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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기획연구는 해양 연구선 및 해양연구장비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해양 조사선 및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공동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정부의 방침이 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됨에 따라, 해양관측장비를 대상으로 하여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해양관련기관의 해양연구장비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체계적인 검정 및 교정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현황자료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문기관을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정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시설

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요구되고, 검정

의 경우 장비의 보수 및 수리가 필요시 외국 제작사에 의뢰해야 하므로 시

간 및 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정

의 경제성 분석은 불가능). 그러나, 교정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

로 공인된 교정기관 설립이 가능하고, 공인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는 교정기반을 국가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막

대한 국토해양부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의 입안 또는 

대국민 서비스를 감안하면 국가에서 해양관측 장비의 검정 및 교정 시스템

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시스템은 정책부문은 정부(국립기관)가 담당

하고, 특수전문기술과 능률이 필요한 집행부문을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

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년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작 최초 연 20.5억원을 시작으로 

1단계 3년간 188.8억원, 2단계 3년간 99.6억원, 3단계 3년간 102.2억원 등 

총 390.6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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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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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기후변화, 자원보전․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

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관련 연구가 다방면으로 확산

됨에 따라 해양선진국들은 해양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증가하고 있는 해양관측․

조사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된 정부출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입 또는 개발된 해양과학조사선과 고가의 해양 조

사․관측 장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정부는 1996년 “해양조사선 공동 운용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해양조사선 

공동 운용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해양 조사 장비 운용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선 및 해양장비의 공동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

나, 해양조사선의 공동활용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 운용으로 인

한 해양 조사 장비의 고장, 파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문

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2009년 4월 공동 운용 관리 규정과 

해양 조사 장비 운용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하였다.

   해양 관측․조사장비의 확보는 해양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결조

건이며, 해양과학 연구개발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선박을 이용한 

해양조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해양 관측을 통해 얻어지는 해양 자료 및 정보는 재해의 예방, 

해양 영토의 관리, 환경 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의 다양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가 또는 국민의 요구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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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고도 고품질의 해양 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의 해양 자료 및 정보의 생산을 위한 원동력은 

해양 관측에 있고, 특히 선박 등을 이용한 현장 관측에 사용되는 해양 관

측․조사․분석 장비로부터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과 정도관리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국토해양부 국립해양 조사원이 중심이 되어 해

양 관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품질이 우수한 해양 자료를 생산하고자 가칭 

“해양 관측 표준화법”의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매년 해양연구조사를 위한 용선 및 조사․관측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관측 자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자

료의 정확도를 보증할 수 없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불량 자료의 생산시에는 이미 투입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잘못된 정책 의사결정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전 예

방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요구된다. 현장의 관측 장비를 이용 하

여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관측․조사 장비에 대한 사전 또

는 사후 검정과 교정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양 분야의 초정밀 관측 장

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자들은 외국의 관측 장비 제작사에 검정과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선진외국에 비하여 검정 및 교정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여 해양조사선에 장착되어 사용하거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

는 해양관측․조사장비의 검정과 교정 빈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정밀 해양 조사․관측 장비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해

양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그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기획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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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해양 조사․관측 장비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해양 연구자들의 장비 활

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기획 연구의 목적이다. 

제 3 절 연구내용 및 범위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는 이를 활용하여 얻는 자료 또는 그 용도에 따

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양 연구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의 관측 항목 특성에 따라 표 1-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장비 분류
항목 방법

대분류 소분류

분석․
실험

분석․
실험장비

시료를 이용한 분석
시료를 채취한 뒤 선상 혹은 실

험실에서 운용

교정대상 

장비

해수특성

수온, 염분, 수심(압

력), 일반수질, 용존산

소, 탁도, 엽록소 등

직접 수중에 집어넣어 센서가 해

수와 직접 접촉하여 자료 수집

계측장비 질량, 주파수, 장력 등

검정대상

장비

해류특성 해류
기기 또는 장비를 직접 수중에 

집어넣어 자료 수집

조위․파고 조위, 파고, 조석 등 초음파, 압력 등을 이용하여 관측

수중음향 수심, 해저지형 등 음파를 이용하여 관측 또는 작동

기상․
대기관측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공기질 등

지자기․중력 지자기, 중력

위치측정․
원격탐사

위치, 운동성, 방향 등

수중카메라 영상

샘플채집장비 시료 채취

전산장비
자료 처리, 기록, 저장 

등

기타 기타 선박

표 1-1 관측 항목에 따른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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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연구는 타 분야의 연구와 달리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

며,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기 및 

장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일반적인 화학 분석 장비 및 계측 장비) 해양에

서만 이용 가능한 다양한 특수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는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분석 실험

에 필요한 장비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관측 장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현

장 관측 장비 중에서는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기기 및 장비에서 적

절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지를 판단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검정”

작업을 통하여 유효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검정 대상 장비와 표준절

차에 의해 얻어진 값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기 및 장비를 교정하여 시용하

는 교정대상 장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2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분류

   본 기획 연구는 당초 해양 연구선 및 해양 연구 장비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연구선 및 해양 연구 장비의 보유 현황을 파악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 관리․운영 대상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기

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해양 연구 장비 공동 관리 센터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를 포함하는 기획 연구로 계획되었다(표 1-2).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 조사선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공동활

용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정부의 방침이 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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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해양 관측 및 조사에 사용되는 해양 

관측 장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장비 중 특히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획 연구로 수정 하였다 (표 1-3).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Ÿ 국내 해양관측장비 보유 현황 파악

Ÿ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대상장비 기준 및 선정

Ÿ 국내․외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현황과 개선방안 도출

Ÿ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의 타당성 및 추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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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해양조사선 

및 연구장비 운영 

현황조사

▪ 국내․외 해양연구선 공동관리 사례 조사

▪ 국내․외 해양연구장비 검․교정 사례 조사

▪ 연구장비 공동관리 및 

국내 검 교정 기반 

구축의 타당성 검토

▪ 해양연구선 및 탑재 장비 공동관리시 경제성 분석

  - 구입/유지/보수비용 절감 효과 분석

  - 통합관리시 장단점 비교분석

▪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의 검․교정 기반 구축 필요

성 검토

▪ 통합관리․운영 대상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기준 설정

▪ 공동관리 대상 해양조사선박 및 탑재장비의 선정기

준 설정

  - 공동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 현황 파악

  - 향후 해양연구선 수요 추정 및 활용분야 전망 

▪ 검․교정 대상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의 선정기준 설정

  - 검․교정 대상 기준 설정 및 검․교정 현황 파악

  -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의 검․ 교정 수요 전망 분석 

▪ 해양 연구장비 공동 

관리 센터 구축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설정

▪ 해양 연구장비 공동 관리센터의 목표 및 내용  설정

  - 공동관리 필요 연구선박 및 장비의 범위 제시

  - 기관의 목표, 비전, 임무 설정

▪ 사업 세부 

추진전략제시

▪ 공동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제시

  - 공동관리센터 설립시 법적, 제도적 문제점 검토

  - 공동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공동관리센터의 규모, 기능, 조직, 운영 소요예산 

제시

▪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의 검 교정 기능의 확보 방

안 제시

  - 기기 및 장비의 검 교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기기 및 장비 검․교정 기반구축 및 핵심기술 확

보 방안 

표 1-2 당초 계획되었던 세부 연구 목표별 연구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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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국내 해양관측장비 보유 

현황 파악
§ 국내 기관별 해양관측장비 보유 현황 조사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활성화 방안 제시

§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 기준 설정

§ 국내․외 해양 관측 장비 검정 및 교정 현황 파악

§ 해양관측장비의 해양 표준 유지 방안 강구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 구축의 타당성

§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 구축의 경제성 분석

§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의 국제 공인 기관 

인정 요건 분석

검정 및 교정 센터 구축 

추진 전략 제시

§ 검정 및 교정 센터 구축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 검정 및 교정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시

표 1-3 변경된 세부 연구 목표별 연구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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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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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제1절 국내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가. 자료의 수집

   해양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공공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계로 구분하여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각 기관 현황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연구기관은 정부출

연연구소, 국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 

대학교의 경우에는 국립대 8개, 사립대 3개 기관으로 총 11개 기관, 산업계

의 경우에는 해양관측 장비를 사용 또는 활용하고 있는 기관 11개와 해양 

관측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관 5개를 대상으로 하여 총 34개 기관에 대한 

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하였다. 산업계는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로조사업등록업체(17개)와 해양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엔지니어링회사 (11

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중 11개 기관이 해양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4개 기관에서 총 1,157점의 해양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해양 연구기관이 646점으로 약 56%, 대학이 253점, 산업체가 258점으로 각

각 약 22%를 차지하였다. 

   해양 관측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항목에 대해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해서 조사된 장비의 관측 항목 특성을 고려하여 총 13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우선 관측 대상을 기준으로 해수특성 관측장비, 해류특성 관측

장비, 조위․파고 관측장비, 수중음향 관측장비, 기상․대기 관측장비, 지자

기․중력 관측장비로 구분하였고 그 외에 위치측정 및 원격탐사 장비, 수중

카메라, 시료채집 장비와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분석․실험장비, 계측장

비 및 전산 장비와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장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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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분류된 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명을 표 2-2에 표시하였다.

대구분 소구분 기관명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국립기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대학교

국립대

군산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사립대
신라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산업계

장비 활용 업체

범아엔지니어링
선영종합엔지니어링
씨테크알앤디
아라종합기술
에코션
유에스티21
지오뷰
지오션
지오시스템리서치
한국종합환경연구소
환경과학기술

장비 판매 업체

동문이엔티
럭키수산
엠디시스템
오션테크
오트로닉스

표 2-1 해양관측장비 보유 현황 조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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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분류 장 비 명

해수특성

CTD system, 다중수질측정장치, 수질분석기, Water Quality 

Recorder, C/CT/T/P 센서, DO meter, pH sensor, Turbidity 

Meter(Sensor), Depth(Pressure) Recorder, Fluorometer, 

Thermosalinograph, Salinometer, 기타센서 등

해류특성
Doppler Current Meter, 유속계, 초음파 해류계, ADCP, 

LADCP, RDCP, 유향유속계 등

조위․파고
Water Level Recorder, 검조의, 파고계, 파고 및 조석계, 조석기

록계, 조위측정기 등

수중음향

깊이측정기, 음향측심기, Side Scan Sonar, Sparker system, 

Sub-Bottom Profiler, Multibeam Echosounder, Hydrophone, 

Acoustic Release 등

기상․
대기관측

기상관측기, 풍속계, Weather Station, 공기시료채집기, 구름입

자계수기, 대기입자농도계수기, 오존측정기 등

지자기․중력 Gravity meter, Magnetometer 등

위치측정․
원격탐사

GPS, HF Radar, Gyro Compass, Radar, Beacon, 모션센서, 

위성측위기, USBL, LIDAR 등

수중카메라 수중카메라, 수중 비디오카메라 등

샘플채집장비 채수기, 채니기, 코어러, 채집망 등

분석․
실험장비

Mass Spectrometer, Water Analyzer, Gas Chromatograph, 

Spectrophotometer, TOC Analyzer, Microscope 등

계측장비
Tension tester, Radiometer, 저울, Waveform generator, 주파

수분석기 등

전산장비 Workstation, Digital Recorder, Software 등

기타 선박, 

표 2-2 분류 항목별 장비명(장비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장비명을 표시).

나. 기관별 장비 보유 현황

   각 기관별로 분류 항목에 따른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을 표 

2-3에 표시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해양 연구 기관이 전체 보유 기기 및 

장비 3,570점 중 2,980여점으로 약 84%에 해당하며, 다음이 산업체로 약 

9%, 대학이 약 7%를 차지하여, 해양 연구 기관의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가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해양 연구 기관의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는 기관당 평균 약 426점으로 대학 평균 21점이나 산업체 평균 

30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연구 기기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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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양장비 분류 해양관련기관(8개) 대학(12개) 산업체(11개) 계

1 해수특성 230 72 38 340

2 해류특성 188 28 23 239

3 조위․파고 186 6 39 231

4 수중음향 217 24 72 313

5 기상․대기관측 61 9 1 71

6 지자기․중력 9 0 4 13

7 위치측정․원격탐사 126 8 72 206

8 수중카메라 40 1 1 42

9 샘플채집장비 59 9 7 75

10 분석․실험장비 1,233 74 21 1,328

11 계측장비 96 5 1 102

12 전산장비 246 3 22 271

13 기타 292 13 34 339

계 2,983 252 335 3,570

표 2-3 각 기관별 해양 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각 기관의 연도별 

연구 기기 및 장비의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해양 연구 기관의 경우 최소 30점에서 최대 182점으로 연평균 94±41점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9점에서 최대 34점까지 

평균 19±8점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대게 20

점 이하의 구내가 이루어진 데에 반해서 2005년 이후에는 20점 이상의 구

매가 이루어졌다. 산업계의 경우에는 연간 최소 10점에서 최대 49점의 구매

로 평균 26±13점의 구매가 이루어졌고 2007년 이후 급격한 구매의 감소를 

보여 국내의 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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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각 기관의 연도별 연구기기 및 장비 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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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된 각 기관의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현황 

자료로부터는 각 연도별로 그 당시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기 및 장비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 각 기관의 연도별 장비 구매 현황을 바탕으로 각 기

관의 장비 보유 현황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기준 연도가 되는 2000년 이전

에 이미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없다는 가정 하에 신규로 구매한 

기기 및 장비를 누적하여 기기 및 장비의 보유현황을 추정하고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았다.

   각 기관 모두 연도에 따라 장비의 보유 현황이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그림 2-2). 모든 기관의 장비 보유 현황 합계 역시 매우 직선적으로 매

년 평균 약 150여대의 증가를 보이며, 2000년 대비 2009년에는 약 20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2-3a). 장비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가정하여 5년 전에 

구입한 장비들 제외시키면 로그함수적인 증가를 보인다 (그림 2-3b).

   그러나 본 추이에서는 내구연한이 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신규 구입한 장비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관계로 2009년까지는 정상적인 경우 내구연한에 이른 장비

는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보유 현황을 추론

하기 위하여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하고 2010년부

터 신규 구입 장비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선형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증가하지만, 10년 전에 구입한 기기 및 장비는 폐기된다고 가정하

여 향후 장비 보유 현황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2-4a에 도시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장비의 보유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약 1,500대 선에 수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2020년

에 액 1,100 여대에 이른다 (그림 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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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각 기관의 연도별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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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내구연한 10년(a)과 5년(b)을 가정한 경우 연도별 국내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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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내구연한 10년(a)과 5년(b)을 가정한 경우연도별 국내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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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항목별 장비 보유 현황

   표 2-3에 보인 해양 장비 분류 항목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실험 

장비가 1,328점으로 전체 보유 장비의 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2-5). 일반적인 계측 장비나 전산 장비, 조사선박을 포함한 기

타 장비를 제외하고 해양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기기 및 장비만을 살펴볼 때, 

분석․실험 장비 다음으로는 해양 연구 기관과 대학의 경우에는 해수특성 관

측 장비가 각각 9.5%와 28.6%를 차지하였고, 산업체의 경우에는 수중음향 

장비와 위치측정 및 원격탐사 장비가 약 21.5%를 차지하였다 (표 2-4, 그림 

2-6). 이는 해양 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사업과 

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6 분류항목별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 23－

No. 해양장비 분류 해양관련기관 대학 산업체 계

1 해수특성 7.71% 28.57% 11.34% 9.52%

2 해류특성 6.30% 11.11% 6.87% 6.69%

3 조위․파고 6.24% 2.38% 11.64% 6.47%

4 수중음향 7.27% 9.52% 21.49% 8.77%

5 기상․대기관측 2.04% 3.57% 0.30% 1.99%

6 지자기․중력 0.30% 0.00% 1.19% 0.36%

7 위치측정․원격탐사 4.22% 3.17% 21.49% 5.77%

8 수중카메라 1.34% 0.40% 0.30% 1.18%

9 샘플채집장비 1.98% 3.57% 2.09% 2.10%

10 분석․실험장비 41.33% 29.37% 6.27% 37.20%

11 계측장비 3.22% 1.98% 0.30% 2.86%

12 전산장비 8.25% 1.19% 6.57% 7.59%

13 기타 9.79% 5.16% 10.15% 9.50%

표 2-4 분류항목별 장비 보유 비율

그림 2-7 분류항목별 장비 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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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류 항목 중 해양 연구의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해수 특성, 해류 

및 조위․파고  관측 장비에 대해 세부적인 장부 보유 현황을 표 2-4에 정

리하였다, 

   해수 특성 관측 장비 중에는 CTD system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센서로 보유하고 이는 장비 역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림 2-7). 이러한 센서는 대부분 CTD system에 장착하여 사용되기 때문

에 CTD system이 해수 특성 관측 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o. 특성분류 장비명 해양관련기관 대학 업체 계

1 해수특성

CTD System 68 41 6 115

YSI System 31 6 3 40

C, CT, T, P(D) 센서 58 8 2 68

기타 센서

( DO, pH, Turbidity, 

Chlorophyll, Thermometer, 

transmissometer, PAR, ISE, 

mV, ORP )

59 17 6 82

계 216 72 17 305

2 해류특성

(Doppler)Current Meter 168 27 18 213

(Propeller)Current Meter 9 0 0 9

(Electromagnetic)

Current Meter
10 1 0 11

계 187 28 18 233

3
조위․파고

특성

수압식 파고․조위계 149 6 20 175

용량식 파고․조위계 10 0 0 10

자기기록식 파고․조위계 7 0 0 7

초음파식 파고․조위계 21 0 0 21

계 187 6 20 213

표 2-4. 분류항목별 주요 국내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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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특성

YSI System,

13.11%

기타 센서,

26.89%

C, CT, T,

P(D) 센서,

22.30%

CTD

System,

37.70%

그림 2-8 해수 특성 장비의 세부 보유 현황

   해류 특성 관측 장비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Doppler Type Current 

Meter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펠러식 유속계나 전자기파 방식의 유속계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8).

해류 특성

Doppler

Current

Meter,

91.42%

Electromagn

etic Current

Meter,

4.72%

Propeller

Current

Meter,

3.86%

그림 2-9 해류 특성 장비의 세부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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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위․파고 특성 관측 장비의 경우에는 수압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초음파식 방식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9)

조위.파고 특성

용량식 파고·

조위계,

4.69%

초음파식 파

고·조위계,

9.86% 자기기록식

파고·조위계,

3.29%

수압식 파고·

조위계,

82.16%

그림 2-10 조위․파고 특성 장비의 세부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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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현황 요약 및 시사점

   국내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보유 현황을 해양 연구 기관, 대학 및 산

업체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또 각 기관의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를 관측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그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 연구 기관, 대학 및 산

업체의 각 기관별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 연

구 기관이 전체의 약 84%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체가 

약 9%, 대학은 약 7%를 차지한다.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분류 항목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실험

실에서 사용하는 분석․실험 장비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는 해수 특성 관측 장비가 약 10%를 차지하였다. 또한 해양 

연구 기관 및 대학과 산업체 간의 보유 장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해양 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사업과 산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해양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

서 대부분의 기관이 각 기기 및 장비에 대한 구매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장비의 도입 이후 관리 현황 또는 기기 및 장비의 활용 현

황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관리 또는 활용 현황에 대

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기획 연구에서의 각 기관의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은 구매 현황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기기 및 장비의 구입 이후 관리 내지는 활용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각 기기 및 장비의 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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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 통합관리

가. 해양조사선 공동운용관리 및 해양조사장비 운용관리협의회

   (구)해양수산부는 해양 조사․관측 장비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며, 해양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그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6년 12월 해양수산부 훈령 제 28호로 

“해양조사선 공동 운용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해양조사선 공동 운용 협의

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1월 해양수산부 훈령 제179호로 “해양 조사 장

비 운용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조사기관이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훈령으로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

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조사 업무의 특성상 조사 시

기 및 지역 등을 상호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동활용 실적도 

조사선 보유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소수의 연구

원이 승선하는 정도에 그쳤다. 더구나, 공동 운용으로 인한 해양 조사 장비

의 고장, 파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 및 재구입에 소

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장비 보유기관이 공

동 운용을 기피, 전공분야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의 차이 등의 현실적인 어려

움에 직면하여 2009년 4월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207호와 제 2009-208

호를 통하여 해양조사선 공동 운용 관리 규정과 해양 조사 장비 운용 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하였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관측장비 망실(훼손)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액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3억5천만원에 이

르고 있다(그림 2-10). 망실(훼손)된 관측장비의 금액은 2004~2009년간 연

평균 약 6억여원이며, 망실(훼손) 장비 중에는 유속계, 심해용 해저 지층탐

사기, Acoustic release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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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보험 가입내역>

<망실(훼손) 장비 금액>

<망실(훼손) 장비별 대수>

그림 2-10 한국해양연구원의 2000~2009년간 해양관측장비 망실(훼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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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전략적 확충

과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총괄 운영관리 및 체계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시설․장비의 범국가적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활용에 대한 기반을 닦은 만큼 올해는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촉진 및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에 기초한 국가차원의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투

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NFEC에서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정의에서 

100만원-3천만원의 연구시설 및 장비는 부처별 관리기관 DB등록 대상, 3천

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B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양연구 기기 및 장비의 경우, 표 2-2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해수특성, 

해류특성, 조위 및 파고, 수중음향 등 현장관측에 필요한 것과 분석 및 실험

장비, 계측장비, 전산장비 등과 같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NFEC에서 정하는  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관측에 필요한 장비, 즉 해양관측장비

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양의 특성상 망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고

(기상악화 등), 해양에 장기간 계류 또는 동시에 여러 해역을 관측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NFEC에서 정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와 중복성을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양관측장비는 NFEC에서 정하는 장비관리 방침과는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정될 NFEC의  장비관리 표준 가이드 라인에

서 정하는 방침과 해양관측장비의 공동활용 및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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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관측장비의 공동활용 및 관리방안

   해양관측장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상악화 등에 따른 망실, 장기

간 계류 또는 재구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동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기관내에서의 공동활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관련기관은 한국해양 연구원과 국립해양조

시원으로서 두 기관의 해양조사 목적 및 해역이 다르므로 공동활용 방안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간의 공동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 보다는 각 기관에서 해양관측 장

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검정 및 교정주기, 관리방안 등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의 

장비보유 및 관리 현황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이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관측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장비구입, 검정 및 교정 이력, 현장사용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

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보유 연구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 분야별 대상 

장비를 분류하여 선정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이력 관리 

를 통하여 검정 및 교정을 필한 장비만이 현장관측에 투입되어 자료의 신뢰

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장비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검정 및 교정 대상장비의 분류 및 선정

: 연구장비는 현장관측장비, 실험실 장비 등으로 대분류하고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장비 입고부터 검정 및 교정 분야별 검정 및 교정 대상장비 선정

- 구매에서 불용 폐기까지의 이력 및 기록 유지관리

  : 검정 및 교정 대상장비의 주기설정

  : 관측장비의 정밀정확도 추이변화 등 센서의 경년변화 기록유지

  : 검정 및 교정 미필장비의 현장투입에 대한 모니터링 

  : 검정 및 교정 의뢰일자 도래 시 검정 및 교정 알림 서비스

- 장비 특성에 따른 최적 현장관측방법 및 표준운영지침서 개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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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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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활성화 방안

제1절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 기준 및 선정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는 2장에서 조사된 장비들 중 장비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검정이 필요한 장비와 교정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정(檢定)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의 품질에 관하여 그것이 

정해진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인정하는 일”이다. 즉, 해양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은 “해양관측장비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판단하

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교정(校正)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조건

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

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따라서 

해양 관측 장비에 대한 교정은 “해양 관측 장비가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기 위해 관계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교정을 위해서는 우선 검정의 절차가 이루어

져야하며 검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

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교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교정의 

절차를 거쳐 검정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관측 장비의 검정 작업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장비에 대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정의 절차 전․후에 이루어지는 검정의 절차를 교

정의 절차와 함께 교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교정 대상 

장비의 선정에는 검정과 교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였고 

검정 대상 장비는 초음파 도플러효과 및 프로펠러 회전수를 이용해서 유속

을 관측하는 해류계, 초음파 및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조위(파고)계 및 음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음향 탐사장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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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정 대상 장비

   해양관측장비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

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판단하는 작업으로 정의된 검

정이 가능한 장비는 교정이 가능한 장비를 물론 포함하며, 검정과 교정을 구

분하지 않고 해양관측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만을 판단해서 검정하는 성능 

검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해 자세히 연구된 바 있

다 (국립해양조사원, 2005).

   성능 검사 대상 장비를 해양 물리 조사 장비와 해양측량 조사 장비로 나

누어 선정하였는데, 이를 제2장에서 제시한 분류항목별로 구분하면 해수 특

성 관측 장비, 해류 특성 관측 장비, 조위․파고 장비, 수중음향 장비에 해

당한다 (표 3-1). 이 가운데 본 과제에서의 검정 대상 장비는 해류계, 수압

식을 제외한 초음파식 및 가속도센서를 내장한 부이식의 조위․파고계 및 음

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음속도 측정기, 싱글빔 및 멀티빔 음향 측심기, 사

이드 스캔 소나, 천부지층탐사기 등의 수중음향장비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각 기관별 보유 해양 장비에 대한 검정 대상 장비는 683대이다.(표 

3-1)

표 3-1 각 기관별 검정 대상 장비수

해양장비 분류

보유장비 검정 대상장비

해양관련

기관
대학 업체 계

해양관련

기관
대학 업체 계

조위․파고 186 6 39 231 106 3 22 131

해류특성 188 28 23 239 188 28 23 239

수중음향 217 24 72 313 217 24 72 313

계 591 58 134 783 511 55 117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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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정 대상 장비

   장비의 특성상 검정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표준절차에 의해 결정된 값을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가 교정 대상 장

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해양 관측 장비 중 교정이 가능한 장비는 표준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관측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교정을 위한 표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정이 가능

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정 대상 장비를 정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장비 분류표에 의한 해수특성, 해류특성 및 조석․파고 분야로 우

선 선정하였다. 교정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표준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정이 가능하므로 해수 및 해류 특성 관측 장비와 조석․파고 분야

의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도(수온), 전기전도도(염분) 및 압력(수심)분야를 중심으로 교정 대상 장비

를 선정하였다. 

   앞의 제2장에서 조사된 장비들 중 모든 기관의 장비에 대해 교정 대상 

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에 대한 정보가 수집 가능한 한국해양연구원 보유 장비에 한

정하여 교정 대상 장비를 선정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유한 교정 대상 장비는 표 3-2와 같이 연구원 전

체 보유 해양 장비 중 약 15% 이다. 이들 중 CTD 등이 포함된 해수특성 관

측 장비는 보유 장비의 그 전부가 이에 해당하며, 해류 특성 장비는 약 

34%, 조위․파고 관측 장비는 약 43%에 해당한다. 타 기관의 보유 장비들 

중 해류 특성 장비와 조위․파고 관측 장비 역시 같은 비율에 해당하는 만

큼 교정 대상 장비로 가정하고 전체 교정 대상 장비를 추론하여 보았을 때, 

해수 특성 관측 장비 약 340여대, 해류 특성 관측 장비 약 80대, 조위/파고 

관측 장비 약 100대로 총 520대에 이른다 (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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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양장비 분류 총 대수(대) 교정대상장비(대) 비율(%)

1 해수특성 264 264 100.0

2 해류특성 158 53 33.5

3 조석(파고) 184 79 42.9

4 분석․실험용장비 1590 -　 　

5 수중음향 157 - 　

6 위치(통신)측정 96 -　 　

7 기상(대기)관측 43 - 　

8 부이 16 -　 　

9 지자기(중력) 5 - 　

10 수중카메라 21 -　 　

11 광파(거리)측정기 5 - 　

12 샘플채집장비 87 - 　

13 기타(발전기, 윈치등) 89 - 　

　 소   계 2715 396 14.6

표 3-2 한국해양연구원 보유 장비 중 교정 대상장비

(한국해양연구원자산현황참조 작성, 1979 ~ 2009. 03. 11)

해양장비 분류

보유장비 교정 대상장비

해양관련

기관
대학 업체 계

해양관련

기관
대학 업체 계

해수특성 230 72 38 340 230 72 38 340

해류특성 188 28 23 239 63 9 8 80

조위․파고 186 6 39 231 80 3 17 100

계 604 106 100 810 373 84 63 520

표 3-3 각 기관별 교정 대상 장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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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현황 및 개선방안

가. 국내 검정 현황

   국내의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또는 성능 검사는 주로 국산 장비를 생산하

는 업체에 의해 장비 제작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양조사 

장비의 주요 제조업체인 (주)에이에이티, 소나테크(주), (주)씨스캔 등은 아직

까지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인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국

내 제작 장비의 주요 센서들은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작 

초기의 검정을 위한 성능 검사는 센서의 제조사 혹은 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 수중 음향 장비 제조업체인 소나테크(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 초

기의 검증 및 성능 검사 항목과 이에 이용되는 장비를 표 3-4에 나타내었다.

검사 항목 내용 장비

송․수파기

Impedance 측정 LCR meter

Frequency wave Oscilloscope

최대출력 음원준위 측정 Measure Amplifier

Towfish

Weight

실해역 선박 견인
견인지향각

자세안정도

신호 송신 특성

신호처리장치

수신감도 및 SNR 특성 Frequency Analyzer

데이터 통신 특성
Measure Amplifier

신호준위

영상처리장치
영상처리특성

통신특성

표 3-4 소나테크(주)에서 시행하는 검정 내용 및 장비

   또한 소나테크(주)에서 수중 Towfish에 대하여 (재)한국조선기자재 연구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넥스원퓨쳐(주)에 의뢰하여 MIL-STD 기준에 근거 

한 환경 시험 및 충격, 진동 시험 성적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씨스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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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중 초음파 광역 촬영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검정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

서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지 않아 검정현황은 알 수 없다. 

나. 국내 교정 현황

   

   국내에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에 대한 교정을 위한 시설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에 대한 교정은 거

의 전부가 해당 연기 기기 및 장비의 생산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생산업

체에서의 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기 및 장비의 국내 판매 업체를 통해 그 

의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의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교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해양 장비 판매 업체를 통하여 사용자가 교정을 의뢰

한 자료를 근거로 국내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의 교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는 6개의 장비 판매 업체 중 4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다, 2004년 이전에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4년 

이후의 자료만을 수집, 정리하였다. 

   2004년 이후 국내의 교정 의뢰 현황을 표 3-5에 정리하였다. 2004년 이

후 2009년까지 총 239건의 교정의뢰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해수 특성 관측

장비가 23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Doppler Current Meter의 의뢰가 4건 이었

다. 이중에서 해양연구기관이 총 182건으로 전체의 약 76% 를 차지 하였으

며 대학이 32건으로 14%, 산업체가 25건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각 장비별로 연도에 따른 의뢰 건 수를 살펴보면 해수 특성 장비 중에서

도 CTD system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CTD의 가장 기본

적인 센서인 C-Sensor (Conductivity-Sensor)와 T-Sensor (Temperature- 

Sensor)가 다음을 차지한다 (그림 3-1). 

   각 센서별로 교정 의뢰 건수의 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를 그림 3-2에서 그

림 3-5에 도시하였다. 모든 센서에 대한 교정 의뢰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모든 연구 기기 및 장비의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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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비명 년도 산업체 대학 해양관련기관 계

해수

특성

CTD System

2004 0 0 1 1

2005 2 2 15 19

2006 1 5 16 22

2007 2 2 13 17

2008 0 2 10 12

2009 1 12 12 25

소계 6 23 67 96

C-Sensor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10 10

2008 0 0 13 13

2009 0 0 15 15

계 0 0 38 38

T-Sensor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9 0 11 20

2008 8 3 13 24

2009 2 3 16 21

계 19 6 40 65

P(D)-Sensor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1 1

계 0 0 1 1

DO-Sensor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6 6

2008 0 0 10 10

2009 0 0 13 13

계 0 0 29 29

pH-Sensor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2 2

2008 0 0 1 1

2009 0 0 3 3

계 0 0 6 6

해류

특성

(Doppler)

Current Meter

2003 0 1 0 1

2004 0 1 0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1 0 1

2008 0 0 0 0

2009 0 0 1 1

계 0 3 1 4

표 3-5 국내 해양 관측 장비 교정 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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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nsor

0.4%

pH-sensor

2.5%
DO-sensor

12.1%

T-sensor

27.2%

C-sensor

15.9%

CTD

40.2%

Doppler

Current

Meter

1.7%

그림 3-2 국내 해양 관측 장비 교정 의뢰 현황

그림 3-3 CTD system의 교정 의뢰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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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sensor의 교정 의뢰 건수 변화

그림 3-5 T-sensor의 교정 의뢰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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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DO-sensor의 교정 의뢰 건수 변화

   사용자에 따라서는 제조사에 교정을 의뢰할 때에 각종 센서가 장착된 

CTD system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CTD system에 장착되어 있

는 개별 센서를 분해하여 각 센서별로 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CTD system 의뢰 건수 96건과 C-sensor, T-sensor, P-sensor (Pressure- 

Sensor)의 의뢰 건수 각각 38건, 65건, 1건을 모두 고려해야 CTD의 교정의

뢰 건수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센서들은 CTD 뿐만 아니라 해류계 또는 

수중음향 장비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센서들을 포함한다. 

   해양 연구 기관의 C-sensor와 T-sensor의 교정 의뢰 건수를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인다. 이는 CTD system을 한꺼번에 교

정 의뢰했다기보다는 CTD에 장착된 센서를 분해하여 교정을 의뢰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체의 경우에는 C-sensor나 P-sensor의 의뢰 건수 없

이 T-sensor만을 교정 의뢰한 것으로 보아 이는 별도의 의뢰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TD의 교정 의뢰 건수를 다시 환산하면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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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산업체 대학 해양관련기관 계

2004 0 0 1 1

2005 2 2 15 19

2006 1 5 16 22

2007 11 2 24 37

2008 8 2 23 33

2009 3 12 28 43

소계 25 23 107 155

표 3-6 각 기관별, 연도별 CTD 교정 의뢰 환산 건수

   CTD 교정 의뢰 환산 건수는 산업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4년에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총 43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3-6). 산업체의 경우에는 2007년 최대값을 보

이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것이 국내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

되며 국내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해양 연구 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에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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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각 기관별, 연도별 CTD 교정 의뢰 환산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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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정 건수는 전체 장비 보유에 비해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원인을 몇 가지 관점에서 추정, 분석하였다.

Ÿ 기술력 부족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양 관측 장비의 대부분은 외국산 제품이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장비들 중 검정 또는 교정 대상 장비 중 액 4%만이 국

산 장비이다. 1980년대에는 해양 관측 장비가 주로 차관자금 등으로 구입되

었고, 구입 옵션으로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지원

받거나 국내 관계자를 해외파견하여 단기의 현장훈련(OJT)을 이수하도록 하

였다. 이후에 구입되는 장비들은 대부분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외국제작사

에서 검정 및 교정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해

양 관측 장비의 검정 및 교정을 위한 기술개발에 소홀하게 되었다.

Ÿ 해양과학기술계의 관심 부족

   주요 해양연구기관들이 해양 관측 장비의 검정 및 교정을 포함한 해양관

측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4

년 “해양조사 선진화 방안” (국립해양조사원, 2004), 2005년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방안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2005), 2007년 “국가해양관측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획연구” (국립해양조사원, 2007), 2009년 “과학

적인 해양관측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국립해양조사원, 2009)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은 2009년에 “해양장비의 해양표준유지 

및 보급에 관한 기획연구” (한국해양연구원, 2009)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연구 사업들은 대부분 기획 연구였고 이러한 기획 연구를 통하여 실제

적인 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연구 관련기관들은 대체로 “검정 및 교정” 업무를 고장․노후 

기․장비의 수리․보수의 기능으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해양 관측․조사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과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을 위

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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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적 현안(issue)화 부적절

   국가의 특정 제도의 도입개선의 계기 중에는 혁명적 상황, 최고지도자의 

의지, 선거공약 및 국민의 지지, 재해․재난의 교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해양오염방지 5

개년 계획 수립, 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태풍 재해를 연이어 겪은 후에,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의 정확성” 제고가 급선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곧이어 40여개 기관이 거국적으로 협조하여 기

상관측장비 검․교정 규정을 포함한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여 2006년에 

발효시켰다. 이에 비해 해양관측분야는 체험학습을 통한 사회적 현안(issue)

화 요소가 약하다.

다. 국외 검정 및 교정 현황

 1) 미국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의 응용 해양물리․해양공학부 (Applied Ocean Physics and 

Engineering Department, AOPD)에서는 환경유체역학, 해양음향, 수중잠수

정, 관측시스템과 센서, 공학서비스 등 5개 기본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7

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AOPD는 OOI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심

해 유․무인 잠수정과 부이 등을 운영함은 물론 수중로봇이나 소형 AUV, 

Glider, Towed vehicles 등 다양한 해양관측장비의 개발하고 관리하며 정비

하고 있다. 다학제 기장비 지원그룹(Multidisciplinary Instrumentation in 

Support of Oceanography, MISO), 최신 공학실험실(Advanced Engineering 

Laboratory) 등 여러 부서에서 해양관측장비나 심해 연구 장비를 개발해 왔

다. 지구 기후변화 연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 플랫포옴을 개

발해 왔는데, 3억불이 넘는 예산이 새로운 관측해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

원되었다. 해양장비의 교정은 제작사에 의뢰하거나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3-7은 CTD 등 해양장비의 교정을 위한 시설 보유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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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검정 및 교정용 기자재명 검정 및 교정범위 정확도 수량(대) 비고

수 온

수온/염분 수조

(750 litter)
-2℃~+30℃ ±0.002℃ 1

수온 수조 (95 litter) -2℃~+30℃ ±0.0002℃ 4

수온 수조 (50 litter) -2℃~+30℃ ±0.0003℃ 2

갈륨 정점셀 +29.7646℃ - 3

물의 삼중점셀 +0.01℃ - 5

수은 삼중점셀 -38.8344℃ - 1

교류저항 브릿지 - - 3

직류저항 브릿지 1Ω~100kΩ - 2

표준백금저항온도계 - - 5

염 분

염분 수조

(실내온도로 제어)

20 ~ 60 mS/cm

(400 litter)
- 5

염분측정장비

(Autosal)
0.005~42 psu >±0.002psu 2

수 심
분동식 압력계 15~15000psig - 1

표준용 기압계 - - 1

수압(밀)

Pressure Test 

Facilities

(Dia. : 239.7mm X 

Depth : 711.2mm)

5,000 psi

(340 bar)
- 1 PV1

Pressure Test 

Facilities

(Dia. : 220.7mm X 

Depth : 863.6mm)

10,200 psi 

(694 bar)
- 1 PV2

Pressure Test 

Facilities

(Dia. : 609.6mm X 

Depth : 2438.4mm)

12,500 psi 

(850 bar)
- 1 PV3

표 3-7 미국 WHOI의 검정 및 교정시스템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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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Sea-Bird Electronics Inc.

   Sea-Bird Electronics는 197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CTD 제조회사로

서 연간 2,700만달러의 매출 중 60%를 수출하고 있다. 2008년에 Danaher 

Corporation(DHR)에 합병되었다. Sea-Bird는 최근 동종 해양관측장비 생산

업체인 Wet Labs을 인수하기도 했다. Sea-Bird 사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SBE 911 plus, SBE 25, SBE 19plus V2, SBE 49, SBE 52-MP등 Profiling 

CTDs와 SBE 16Plus V2, SBE 16plus-IM V2, SBE 37-SM, SBE 39,  SBE 

53, SBE 54 등 무어링용 CTD, 그리고 SBE 21, SBE 45 등 선박탑재용 

Thermosalinographs를 교정해주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교정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Sea-Bird사의 각종 교정 시설을 그림 3-7부터 그림 3-9에 보였

다. 뿐만 아니라 판매된 모든 기기에 대한 교정 기록(calibration sheet)이 

제품의 Serial 번호 별로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림 3-8 온도 표준기

그림 3-9 압력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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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온도(좌), 염분(중, 우) 교정 자동화 시스템 

  

 3)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프랑스 IFREMER는 해양기술정보시스템 부서에서 각종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교정,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온도(수온), 

압력(수심), 전기전도도(염분)를 비롯하여 유속, Swell, 전기, DO, Turbidity, 

Chlorophyll, Nitrate, 수중음향, 수압(밀) 등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장비에 대한 교정은 IOC 지침서의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교정용 

표준기는 자국내 LNE(National Calibration Lab.)에서 소급을 받아서 유지하

고 있다.

그림 3-11 IFREMER의 압력센서 검정 및 교정 모습(좌)과 수압 

          및 수밀시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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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검정 및 교정 시스템
검정 및 교정 

범위
불확도

수량

(대)

수 온

Triple point of water 0.0100℃ - 1

Melting point of gallium 29.7646℃ - 1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0℃~+40℃ - 1

저항브릿지 -10℃~+40℃ - 1

Sea water temp. regulated 

bath
-2℃~+30℃ ±0.001℃ 1

Oil temp. regulated bath -10℃~+60℃ ±0.001℃ 1

Fresh water temp. 

regulated bath
0℃~+40℃ ±0.001℃ 1

Glycolic temp. regulated 

bath
-8℃~+40℃ ±0.005℃ 1

표준저항 10Ω~1000Ω - 4

직류전압 발생장치 - - 1

저항 측정기 - - 1

백금저항온도계 - - 4

수 심 Dead weight tester

100kPa~4MPa ±(65Pa+7.0x10-5Pr) 1

2MPa~80MPa
±(1000Pa+9.00x10-5

Pr)
1

염 분 Salinometer 2~42 psu ±0.01 psu 1

수압

(수밀)

Hyperbaric Testing Tank

(Dia. : 1650 mm

Depth : 300 mm)

600 bar - 1

Hyperbaric Testing Tank

(Dia. : 1200 mm

Depth : 300 mm)

1000 bar TDI - 1

Hyperbaric Testing Tank

(Dia. : 2000 mm

Depth : 1000 mm)

1000 bar ACB - 1

Hyperbaric Testing Tank

(Dia. : 2100 mm

Depth : 535 mm)

2400 bar - 1

표 3-8 프랑스 IFREMER의 교정 시스템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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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일본 JAMSTEC (Japan Marine Science & Technology Center)에서는 

CTD Calibration Lab., Machinery Maintenance Room, Meteorological 

Sensor Calibration Lab., Buoy Date Process Lab. 등에서 해양장비를 유

지․관리하고 있으며, JAMSTEC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온, 염분, 수심과 기상

센서 등을 교정하고 있다. 

그림 3-12 일본 JAMSTEC의 기․장비 건물동(좌), CTD 교정실(중) 

          및 유지 보수실(우)

   

    

 

그림 3-13 JAMSTEC의 수압 및 수밀 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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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국

  가) 조직

   국가적인 검정 및 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의 

해양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은 국가해양국 산하의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 

(National Center of Ocean Standards and Metrolog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는 천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각 지역해를 담

당하는 해양표준계량센터 북해분국 (청도 소재, 황해 및 발해 담당), 동해분

국 (상해 소재, 동중국해 담당), 남해분국 (광주 소재, 남중국해 담당)을 두

고 있다.

   각 분국은 담당하는 해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해양 관

측의 정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자료 생산 기관은 각 기관 마다 정도관리 부서를 두어 정

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4 중국의 해양 장비 검정 및 교정 기관 조직도

  나) 제도

Ÿ 중국 계량법 (1985년 제정)

Ÿ 중국 국가표준화법 (1988년 제정)

Ÿ 중국 계량법 세부규칙 (1987년 제정)

Ÿ 해양계측업무관리규정 (200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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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도 관리 방법

Ÿ 국가표준화법 규정 표준의 종류: 국가표준, 업종표준, 기업표준

   기업표준: 특정한 기업이 표준화된 방법을 설정하여 운영,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각 기관 자체에서 자체  

             검정․교정 표준을 작성하여 운영

   업종표준: 특정한 업종의 여러 기관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경우 기업표준들을 모아 업종표준으로 승격시켜 관리

   국가표준: 여러 업종 표준을 모아 국가에서 관리하는 표준규격

Ÿ 계량인증제도: CMA (China Metrology Accreditation)

   해양 분야의 경우 국가계량인증 해양 평가팀이 인증함. 이 역할을 국

가해양표준계량센터에서 수행

   CMA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라) 중국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

   ① 주요 기능

Ÿ 전국의 해양표준화, 계량, 질량 기술 감독, 사업의 법규 및 제도의 기

획 및 계획수립, 업무지도 및 조절

Ÿ 전국의 해양표준화기술체계화 사업을 책임지고, 전국해양표준화 방침, 

정책, 표준시스템 등 기술연구와 효과평가를 조직, 실시

Ÿ 해양국가표준과 항업표준의 제정, 수정 사업을 책임지고, 해양표준기

술 심사, 홍보, 실행, 재심사 및 실행 상황의 감독 

Ÿ 해양계량관리 사업을 책임지고, 법정계량단위를 보급하고 법에 따라 

해양계량도구를 관리하고 해양계량감독, 중재, 실험실능력검증 및 검

사자원통합 사업을 실시

Ÿ 해양학특수량치계량 기준, 표준을 연구 및 관리하고 계량검사규정과 

교정, 검측방법을 제정하며 량치전달과 본체추궁을 실시

Ÿ 해양기계설비의 모델관리, 환경실험, 계량측정, 규격화, 질량감독검사 

및 해양전용계량도구의 구수측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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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국 해양표준화, 계량, 검사인원의 기술훈련과 심사 사업을 책임지

고, 전국해양과학기술 성과 검증

Ÿ 해양조사, 관측예보, 감측감시, 환경평가 등 항목의 기계설비, 실시과

정과 자료 산출 각 부분의 질량진행감독검사

Ÿ 국내외 해양표준화, 계량과 질량관리정보화 건설 및 서비스 사업을 

책임지고 해양표준화, 계량기술의 국제합작과 교류

   ② 조직

그림 3-15 중국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 조직도

   ③ 주요 시설

   검정 및 교정을 위한 주요 시설로는 정밀 염분측정기(Autosal), 정밀 온

도 검사 장비, GPS 검사 장비, 조수검사기, 파행검사기, 표준 해수 제조장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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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중국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의 염분측정기(좌), 온도 검사 장비 (중), 

표준해수 제조장비 (우)

그림 3-16 중국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의 조수검사기

(좌)와 파행검사기(우)

   ④ 검정 및 교정 항목

   검정 항목 17개, 교정항목 20개중 대표적인 교정 항목은 CTD, 중력가속

도식파도부표, 조수검사기, 파라미터수질기 등이 있다.

 6) 영국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Southampton(NOCS)

영국은 해양장비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규정 및 법은 없으며, WOCE 

등 국제적 프로그램에서는 해양장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기준으로 정해서 

그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관의 

의지에 좌우됨. 현재 검정 및 교정기관으로 공인 받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검

정 및 교정 담당인원은 1인이고 예산도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NOCS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해양장비는 검정 및 교정 후 사용하고 있으며 교정주기

는 활용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CT센서들은 6개월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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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다른 다양한 기관에서 그들의 장비를 보유, 각각 특성에 맞게 관

리하고 있으며 보유 해양장비의 검정 및 교정 계획, 활용도 등을 자체에서 

수립, 관리하고 있다.

표 3-9 영국 NOCS의 검정 및 교정 시스템 보유현황

분 야 검정 및 교정용 기자재명 검정 및 교정범위 정확도 수량(대) 비고

수 온

수온/염분 수조 -9.9℃~+65℃ ±0.002℃ 1

갈륨 정점셀 +29.7646℃ ±40μK 1

물의 삼중점셀 +0.01℃ - 1

교류저항 브릿지 0~4000 Ω ±0.5mK 1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83~630℃ ±1.0mK 1

수 심
유압 분동식 압력계 - - 1

공압 분동식 압력계 - - 1

수압(밀)

Pressure test tank

(Dia. : 952.5mm

Depth : 1206.6mm)

680bar - 1 PV1

Pressure test tank

(Dia. : 304.8mm

Depth : 889mm)

680bar - 1 PV2

음향

Acoustic test tank

(5m x 4m x 2m water 

depth)

X-Y-Z 

음향특성분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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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요전망 및 개선 방안

 1) 수요전망

   가) 검정 수요 전망

   앞서 국내의 검정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 관측 장비 

검정 현황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며, 현재로서는 장비의 제작사가 제작 

초기에 개발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장착된 센서에 대한 외국 원 

제조사에 의한 결과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검정 현황 자료를 바

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해양 관측 장비의 검정 수요를 예측은 불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보고된 검정 대상 장비와 현재 우리나라의 각 기관

의 장비 조유 현황을 조합하여, 향후 법적으로 검정 대상 장비의 검정을 의

무화하여 모든 보유 장비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예측하

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 (국립해양조사

원, 2005)에 따라 선정된 검정 대상 장비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항목들 중  

해수 특성 관측 장비, 해류 특성 관측 장비, 조위․파고 장비, 수중음향 장

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검정만을 필요로 하는 장비와 검정 및 

교정이 요구되는 장비로 구분 될 수 있다. 잎서 설명했듯이 검정을 포함한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해수 특성 관측 장비 전부와 해류 특성 관측 장비, 조

위․파고 관측 장비에 포함된 수온, 염분, 수압 센서이다. 따라서 검정 대상 

장비에서는 교정 대상 장비에 해당하는 해수 특성 관측 장비를 제외한 해류 

특성 관측 장비와 조위․파고 관측 장비 및 수중음향 장비로 한정지었다.

   이러한 검정 대상 장비는 제2장에서 조사된 국내 각 기관이 보유한 전체 

장비들 중 21.9%에 해당한다 (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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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양장비 분류
국내 보유 장비 수

(대)

비율

(%)
비고

1 해수특성 340 9.52 교정대상

2 해류특성 239 6.69

검정대상3 조위․파고 231 6.47

4 수중음향 313 8.77

5 기상․대기관측 71 1.99

6 지자기․중력 13 0.36

7 위치측정․원격탐사 206 5.77

8 수중카메라 42 1.18

9 샘플채집장비 75 2.10

10 분석․실험장비 1,328 37.20

11 계측장비 102 2.86

12 전산장비 271 7.59

13 기타 339 9.50

계 3,570 100

표 3-10 해양 장비 분류별 국내 보유 장비 및 비율

 

   또한 그림 2-4에 보인 바와 같이 보유 장비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

정하면 지속적인 증가는 계속되겠지만 그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이다. 또한 내구연한을 5년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

욱 뚜렷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보유 장비의 증가를 로그함수로 추정하면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림 3-17, R2 = 0.96).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의 해양 관측 장비의 보유는 이러한 함수로 증가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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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해양 연구 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추정

   따라서 전체 보유 장비 중에 검정 대상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9%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검정 대상 장비 역시 같은 추세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하는 것

이 아니라 선행 연구에 따라 매 2년 마다 검정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대

상 장비의 50%에 해당하는 장비가 결국 검정 수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

상 장비는 그림 3-18과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 

이르면 약 120여대로 검정 대상 장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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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검정 대상 장비 수 추정

  나) 교정 수요 전망

   해양 관측 장비에 대한 교정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정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된 해양 

관측 장비의 보유 현황과 교정 의뢰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향후 교정의 수요를 추정하여 보았다. 

   우선 검정 대상 장비의 수요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의 해양 관측 

장비의 보유는 그림 3-15와 같이 로그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교정 대상 장비인 CTD에 대하여 앞서 논의한 CTD 교정 

환산건수를 이용하여 전체 보유 장비 중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3-10과 

같다. 2004년에 0.25%에 불과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4.59%에 이른다. 

   이러한 연도별 CTD 교정 환산 건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전체 보유장비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여 로그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실제 수

집한 자료에 잘 일치함으로 보여준다 (그림 3-19).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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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9년 현재 약 5% 미만이던 교정 비율이 2020년에는 약 9%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년도 CTD 교정 의뢰 환산 건수 전체 보유장비에 대한 비율

2004 1 0.25%

2005 19 3.68%

2006 22 3.75%

2007 37 4.81%

2008 33 3.83%

2009 43 4.59%

소계 155 20.91%

표 3-11 연도별 CTD 교정 의뢰 환산 건수 및 전체 보유장비에 대한 비율

그림 3-19 연도별 전체 보유장비에 대한 CTD 교정 비율의 변화

   그림 3-17에서의 보유장비 숫자의 증가 예측과 그림 3-19의 교정 비율 

증가 예측을 곱하여 향후 교정 수요를 예측하여 그림 3-20과 표 3-11에 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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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장비 교정의 수요 예측

  

연도
보유장비 예측

(대)

교정비율 예측

(%)

교정장비 수요 예측

(대)
2005 579 2.48% 14
2010 839 5.55% 47
2011 875 5.97% 52
2012 908 6.36% 58
2013 938 6.71% 63
2014 965 7.04% 68
2015 991 7.35% 73
2016 1016 7.63% 78
2017 1038 7.90% 82
2018 1060 8.15% 86
2019 1080 8.39% 91
2020 1099 8.62% 95

표 3-12 장비 교정 수요 예측

   장비 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뒤인 2020년에는 약 95

대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는 단지 장비의 사용자의 인식 변화로 인한 장비

의 교정 수요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인 가칭 “해양관측 표준화법”이 발효되어 해수 특성 관측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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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정이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교정 수요의 증가가 예

상된다. 

   현재 계획 중인 법률이 발효되어 2015년에 해수 특성 관측 장비 등에 대

한 교정이 의무화된다고 가정하면 그림 3-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제 규정 

적용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150% 이상의 교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경우 10년 뒤인 2020년에 연간 약 250 건의 교정 수요가 

예상된다.

그림 3-21 2015년 강제 규정 적용을 가정한 경우 교정 수요 예측

 2) 개선방안

   국내의 검정 및 교정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검정과 교정 모두 현재

로서는 외국의 제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정의 경

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장비라 하더라도 장비의 품질에 관해 가장 핵심

적인 센서를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의 제작 초기

에 이루어지는 검정조차 센서의 제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검정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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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자료를 생산해 내는 가에 관한 판단이며, 대부분의 해

양 관측 장비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장

비이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도중 그 장비가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자료

를 생산해 내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관측 장비의 검

정, 즉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소속 기관에서 판단하고, 검정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검정기관을 설립하여 검정을 정기적으로 받게 

할 경우에 검정 후 장비의 보수 및 수리가 요구될 시, 국내에서 수리 및 보

수가 불가능하여 국외 제작사에 의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간 및 비용이 

이중적으로 요구되므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야 한다(장비 사용자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정을 받고 있으므

로 정기적인 검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  

   교정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정기관 설립이 가능

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 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정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요구

되므로 국가에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현황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Ÿ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전담부서 설치 필요

- 현재 국내에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

- 국외 제조회사로 검정 및 교정을 의뢰하게 됨에 따라  처리기간과 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

- 고가인 해양관측장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신속한 현장투입의 지연

을 초래

- 대부분 연구자들은 주로 해양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국외 제작사로 

보내고 있는 실정임

- 해양관측장비는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도중 그 장비가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는지를 



－ 66－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기관에서 검정요원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국가적으로 해양 관측 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 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정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Ÿ 해양관측장비의 해양표준 유지 및 보급 등 기술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해양관측장비의 해양표준 유지(교정용 표준기 유지, 표준물질 제공 등)

-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교정업무 지원

- 실 수요자 중심의 보수 수리 서비스

-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구용 기․장비 제작 및 보급

Ÿ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 교정 미필 해양관측장비 사용 규제

- 보고서에 교정성적서 첨부 등 품질보증 인증제 도입

- 국가교정기관(KOLAS) 공인 인정 추진

- 교정 수수료의 무료화, 보수 수리시 실비 책정 등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을 위한 환경조성

Ÿ 해양관측장비의 관리 체계 확립

- 각 기관내 보유 해양관측장비를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 개선된 해양관측장비의 신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보수(수리)체계 구축

Ÿ 해양관측기술의 표준화 등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현장 해양관측방법의 기술 표준화

- 품질보증관리 지침서(매뉴얼) 작성 및 보급

- 동일 관측방법에 대한 상호비교숙련도 검증 체계 구축

Ÿ 전문 기술인 양성 및 정기 기술교육훈련 실시

- 전자통신기술발달로 새로운 첨단 해양장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 도입되

고 있지만 국내 전문기술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실정임.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Ÿ 법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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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의 주관 수

행기관으로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필요

- 국토해양부, 국가해양정책의 해양환경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술

인력, 해양장비관리, 검정 및 교정, 통합분석업무지원, 장비 개발 등 

조직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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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관측장비의 해양표준 유지 및 보급

가. 검정 및 교정 표준기의 유지 방안

   우리나라의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표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국

내에서 연구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에 관한 표준은 국

내는 물론 국제표준과 소급성(Traceabil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각 연구자

들이 사용한 해양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품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양표준과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해양표준에 대한 국가표준분

야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해양장비는 국외 제조사로 보내서 해양장비

에 대한 해양표준은 연구자 개개인들이 유지해 오고 있지만 검정 및 교정 의

뢰기간, 비용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육상 측정분야에 확립된 온도와 압력 표준분야

를 응용, 수온과 수심 해양표준분야의 표준기 유지방법, 절차와 그 표준기를 

이용한 해양표준의 보급 즉 검정 및 교정 실시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내 

측정표준분야가 없는 전기전도도(염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양표

준을 기술하였다.

  1) 수온분야

수온센서는 거의 모든 해양장비에 필수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수온분야

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해양표준분야이다. 표 3-12와 같이 정부간 해양과학위

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와 세계해양순

환실험수로프로그램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Hydrographic 

Programme, WHP)의 지침서에서 제시한 해양장비의 정밀 정확도를 유지시

킨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는 국제적으로 유효성과 소급성이 공인된 수온표준을 해양장비에 적용시켜

야 된다. 수온분야에 대한 검․교정용 표준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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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표준온도 고정점 셀 (Hg, H20, Ga)

Ÿ 표준백금저항온도계

Ÿ 저항브리지

Ÿ 표준저항

Ÿ 초정밀 수조

구  분 관측범위 분해능 정확도 비  고

IOC

(Manual and Guide 26)
-2℃～+32℃ 0.001℃ 0.005℃

WHP Operation and 

Methods
-2℃～+35℃ 0.0005℃ 0.002℃

표 3-13 IOC 및 WHP 지침서에서 제시한 수온분야 정밀정확도

  가) 수온분야 표준기

현재 온도의 국제표준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공인한 국제온도 눈금

-1990 (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 of 1990, ITS-90) 이다. 국제온도

눈금-1990은 열역학적 온도(T)로서 단위는 K(Kelvin)로 나타내며, 1K는 물

의 삼중점(Water Triple Point)의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 로 정의된다. 

현재 실용되고 있는 섭씨온도(t90[℃])와 열역학적인 온도(T90[K])의 관계는

t90[℃] = T90[K] - 273.15

로 주어진다. 국제온도눈금-1990 (ITS-90)은 국제실용온도눈금-1968 

(International Practical Temperature Scale of 1968, IPTS-68)을 1990년 

1월 1일부터 대체되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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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수온분야 표준기

국제온도눈금-1990은 표 3-13과 같이 17개의 표준온도 고정점을 실현

시킨 후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고정점 셀 내에 삽입한 후 저항브리지로 측

정된 저항 값을 ITS-90 내삽공식을 이용, 3 K~1357.77 K (-270.15[℃] ~ 

1084.62[℃])까지의 표준 온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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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온  도

물 질 상태 Wr(T90) 비  고
T90[K] t90[℃]

1 3 to 5
-270.15

to -268.15
He VP

2 13.8033 -259.3467 e-H2 TP
0.001 190 

07

3 ≈ 17.0 ≈ -256.15 e-H2(or He) VP(or G)

4 ≈ 20.3 ≈ -252.85 e-H2(or He) VP(or G)

5  24.5561 -248.5939 Ne TP
0.008 449 

74

6  54.3584 -218.7916 O2 TP
0.091 718 

04

7  83.8058 -189.3442 Ar TP
0.215 859 

75

8 234.3156  -38.8344 Hg TP
0.844 142 

11
해양표준

적용 및 

응용

9 273.1600   0.0100 H2O TP
1.000 000 

00

10 302.9146   29.7646 Ga MP
1.118 138 

89

11 429.7485 156.5985 In FP
1.609 801 

85

12 505.078 231.928 Sn FP
1.892 797 

68

13 629.677 419.527 Zn FP
2.568 917 

30

14 933.473 660.323 Al FP
3.376 008 

60

15 1234.93 961.78 Ag FP
4.286 420 

53

16 1337.33 1064.18 Au FP

17 1357.77 1084.62 Cu FP

TP: Triple Point, G: Gas Thermometer Point, VP: Vapour Pressure Point,

MP: Melting Point, FP: Freezing Point

표 3-14 국제온도눈금-1990 에서 정의된 표준온도 고정점

특히 해양분야 수온 관측범위는 -2[℃]~35[℃]로 협소하므로 Hg, H20 

및 Ga의 3개 고정점을 실현, 정확도가 0.13 mK의 수온 표준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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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0 = 0.010015 + 250.7140(Wr - 1) + 9.71421(Wr - 1)2

(여기서 백금저항온도계의 온도 저항비 Wr(t90)은 임의의 온도 R(t90)과 물

의 삼중점에서의 저항 R(0.010 ℃) 비, Wr(t90) = R(t90) / R(0.010 ℃)로부

터 얻어진다.)

표준백금저항온도계는 자기가열에 따른 저항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전류

를 1 mA 이하로 한다.

물의 삼중점셀의 온도 재현성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0.5 mK까지 가

능하고 해양분야의 온도영역에서는 ITS-90 표준을 1 mK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해양분야의 온도 표준기의 교정주기는 적어도 6개월 이하 자주 교정

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정밀 해양장비를 교정하는 동안에 드리프트

가 0.5 mK를 초과할 것이다. 

나) 수온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수온분야에 있어서 국제표준과 우리연구원간 해양표준을 통일적으로 일

치시키는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3-23과 같다.

  2)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

   전기전도도 및 염분 센서는 수온센서와 함께 해양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온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의 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인 물리 파라미터이다. 표 3-13은 IOC와 WHP의 지침서에서 제시

한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로서 사용자는 해양표준을 유지시킨 후 사용하여

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전도도 및 염분에 대한 국가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맞는 표준기와 환경시설을 갖추고 전기전도도 

및 염분 분야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한다.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의 교정용 

표준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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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수온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Ÿ 표준해수(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s of the 

Ocean standard seawater, IAPSO)

Ÿ 염분표준기(Autosal)

Ÿ 초정밀 수조

구  분 관측범위 분해능 정확도 비고

IOC

(Manual and Guide 26)
1 ~ 65 mS/cm

0.0005 

mS/cm

0.003 

mS/cm

WHP Operation and 

Methods

1 ~ 65 mS/cm
0.001 

mS/cm

0.002 

mS/cm

1 ~ 42 psu 0.001 psu 0.002 psu

표 3-15 IOC 및 WHP에서 제시한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 정밀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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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염분표준기(좌)와 표준해수(우)

     

  가)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 표준기

육상의 전기전도도(저항의 역수)의 단위는 지멘스 매 미터(Simens per 

meter)인데, 해양에서 전기전도도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밀리지멘스 매 센

티미터 [1mS/cm =0.1 S/m]는 SI(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국

제단위계가 아니다.

전기전도도의 함수는 염분(S, psu), 수온(IPTS-68.℃) 및 압력(수심, 

dbar)으로 정의되며, 표 3-15를 이용하여 샘플염분의 전기전도도로부터 실

용염분눈금 (1978 Practical Salinity Scale)을 이용, 염분을 구한다. 실제 

염분측정은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인 1차 표준

해수와 샘플 해수를 비교 측정하여 얻는다. 

실용염분눈금의 온도는 IPTS-68 이므로 t68 = 1.00024 × t90 로 환산한 

값을 적용시켜야 한다. IPTS-68과 ITS-90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표 

3-16과 같이 염분 약35 psu 에서 아래와 같은 오차가 발생된다. (압력 = 0 

d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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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0.0080 - 0.1692 Rt
1/2 + 25.3851 Rt + 14.0941 Rt

3/2 -7.0261 Rt
2 

    + 2.7081 Rt
5/2 + ΔS

( Rt = [C (S, t, p) / 42.914 mS/cm] / rt ,

rt =  6.766097 E(-1) + 2.00564 E(-2) t + 1.104259 E(-4) t2

     - 6.9698 E(-7) t3 + 1.0031 E(-9) t4,

ΔS = [(t - 15) / (1 + 0.0162(t - 15))] (0.0005 - 0.0056 Rt
1/2 

     - 0.0066 Rt - 0.0375 Rt
3/2 + 0.636 Rt

2 - 0.0144 Rt
5/2 ),

2°C ≤ t ≤ 35°C. p = 0 )

표 3-16 실용염분눈금의 방정식

t90 [℃] 0 5 10 15 20

염분 오차 [PSU] 0 0.0013 0.0024 0.0041 0.0053

표 3-17 t90에 의한 실용염분눈금 오차

  나)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3-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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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3) 압력 및 수심 분야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조석, 수심, 파고 및 대기압 등의 압력파라미터를 

관측하며 수온, 전기전도도 센서와 마찬가지로 압력센서는 해수와의 직접접

촉에 의한 압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다.

표 3-17은 IOC와 WHP의 지침서에서 제시한 압력(수심)에 대한 정밀정

확도이며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6).

Ÿ 표준질량

Ÿ 분동식 압력계

Ÿ 정밀대기압측정기

Ÿ 초정밀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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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측범위 분해능 정확도 비  고

IOC

(Manual and Guide 26)

0 ~ 300 dbar 0.005 dbar 0.5 dbar

0 ~ 650 dbar 0.01 dbar 1.0 dbar

0 ~ 6500 dbar 0.1 dbar 6.5 dbar

WHP Operation and 

Methods
0 ~ 6000 dbar 0.5 dbar 3.0 dbar

표 3-18 IOC 및 WHP 지침서에서 제시한 압력 및 수심분야 정밀정확도

그림 3-26 분동식 압력 표준기(좌)와 정밀대기압측정기(우)

  

     

  가) 압력 및 수심분야 표준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국제단위는 파스칼[Pa] 

또는 [N/m2]이다. 104[Pa]은 1 [dbar] 이지만 [dbar]와 같이 해양과학분야

는 일반적으로 비국제단위가 사용된다. 표준용 압력은 피스톤 게이지 또는 

분동식 압력계로 불리는 pressure balance에 의해 공급된다. pressure 

balance 위에 분동을 올려놓으면 그에 상당하는 분동 무게와 피스톤의 위치

가 균형(balance)을 이룰 때 발생한 압력 값을 측정하는 원리이다. 분동식 압

력계의 압력 측정값은 자동으로 읽지 못하지만, 재현성이 아주 우수하다. 상

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압력계의 정확도가 최대측정범위(또는 지시치)의 ±0.02% 

로 최대압력 측정범위가 6000[dbar]에서 오차는 ±1.2[dbar]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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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비의 매뉴얼은 중요한 지침이 되며 정확도 ±0.02%를 얻기 위해서 

압력 표준기는 대기상태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압력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 압력 측정장소의 중력가속도 보정  (2) 주위의 온

도변화에 따른 피스톤의 압력보정이 있다. 이러한 보정을 해주면 압력 측정

값의 정확도는 0.015~0.025%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대기압계(0.015%)를 

이용 대기압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 pressure balance와 CTD 압력센서의 

높이에 의한 압력도 보정해야 하며(0~1.0 dbar), pressure balance는 4년 

이내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나) 압력 및 수심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압력 및 수심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3-27과 같다.

그림 3-27 압력 및 수심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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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분야 

수온, 염분 및 수심분야 외 해양장비의 해양표준 분야는 DO, pH분야, 유

속 및 유향, 광(Transmissometer, Fluorescence,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분야, 수중음향, 파고, 수밀(수압)분야 및 전기(전압, 전류, 저항)분

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기분야외 해양표준분야는 국내 국가 표준이 확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로 보내는 실정이

다. DO 및 pH분야는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을 

이용,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즉시 비교 교정하여 연구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

록 CRM을 개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가) 수압(수밀) 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수압(수밀)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3-28과 같다.

그림 3-28 수압 및 수밀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나) 파고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파고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3-29와 같다.



－ 80－

그림 3-29 파고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나. 검정 및 교정을 통한 해양표준 보급

 1) 해양장비 이력관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장비에 자산관리는 각 기관의 담당 부서

에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력관리는 각 장비의 사용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어서 해양장비의 연구사업의 작동실적, 검정․교정실적 및 수리보수

실적 등에 대한 이력관리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해양연구원의 경우 현재 해양장비는 자재 담당부서에서 구매에서 도입(검수)

까지 극히 제한적인 관리항목의 자산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입 후부터 

폐기까지 각 연구부서에서 분산사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정․교정 

실시여부 등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해양장비의 이력관리에 앞서 각 해양

장비의 명칭을 통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비를 전문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동일 해양장비라 할지

라도 연구자별 또는 해양기관별로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서 품명 등 

용어를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해양장비별로 분류코드를 부여하는 장비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장비를 표 3-17과 같이 분류하여 코드를 부여하

고 (표 3-18), 해양장비이력카드의 예를 제시하였다 (표 3-19).



해 양  장 비

현 장 장 비 분석․측정장비

•실험장비

•분석장비

•측정장비

•계측장비

•검․교정장비

•전산장비

광 파

(거리)

측정기

수  중

카메라

샘플채집장비
해양관측장비

•해    수

•수중생물

•해 저 면

•퇴 적 물

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해수특성 해류특성
조 위

(파고)
수중음향

기상(대기)

관측

지자기

(중력)

위치

측정
부 이

•수  온

•염  분

•수  심

• D. O

• p H

•광센서

•유  속

•유  향

•압  력

•초음파

식

•부이식

•음향측심

•해저지형

•해저지층

•수중통신

•해양기상

장비

•대기측정

•가속도

센서

•중  력

•지자기

•G P S

•(원격)

통신

•BUOY

표 3-19 해양장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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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해양장비 분류코드 예시

2 0 0 - 0 1 - 0 1 0 7 0 0

대 분 류

(기관명)

중 분 류

(특성별 장비분류)

소  분  류

장비별 분류코드 부가 옵션센서

100 : 국토해양부

200 : 해양관련기관

400 : 대학교

500 : 산업체

01 : 해수특성

02 : 해류특성

03 : 조위(파고)

04 : 수중음향

05 : 기상(대기)

관측

06 : 지자기(중력)

07 : 위치측정․
원격탐사

08 : 수중카메라

09 : 샘플채집장비

10 : 분석․실험

장비

11 : 계측장비 

12 : ○○○

(해수특성)

01 : CTD System

02 : Temperature Profile Recorder

03 : CT Profile Recorder

04 : Pressure(Depth) Recorder

05 : ○○○ 

(해류특성)

01 : 해류계(Doppler Current Meter)

02 : ○○○ 

(조위(파고))

01 :조위계(Water Level Recorder)

02 : 파고계(Wave & Tide Recorder)

03 : ○○○ 

(수중음향)

01 : (Multibeam) Echo Sounder

02 : Side Scan Sonar

03 : ○○○

(○○○○○)

01 : ○○○

0000 : 부가 옵션센서 없음

8000 : 수온

4000 : 염분

2000 : 수심

1000 : DO  

0800 : pH

0400 : Fluorometer

0200 : Transmissometer

0100 : Irradiance sensor

0080 : Turbidity

0040 :

0001 : 고장

0002 : 사용안함(탈착시킴)

C000 : 수온+염분

E000 : 수온+염분+수심

9000 : 수온+DO

XX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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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장 비 이 력 카 드

1) 장비내역

해양장비명

(1)자산번호

(2)한글명

(3)영문명

(4)모델명

(5)기기번호

(6)장비사진  

도입내역

(7)도입구분 ∙내국산(  ) ∙외국산(  )

(8)도입재원 ∙국고(  ) ∙차관(  ) ∙자체부담(  ) ∙연구비(  ) ∙기증(  ) ∙기타 (  )

 (9)도입방법 ∙구매(  ) ∙임차(  ) ∙수증(  ) ∙기타(  )

(10)

도입

비용

외국산                (화폐단위:        ) 환산금액              원

국내산                     원

기타

(11)내구년수                     년

(12)보유수량           1         대

(13)도입일자             년      월      일

장비분류 및 

사용부서

(14)장비분류번호

(15)사용부서

(16)설치장소

(17)사용책임자 (18)사용자

제작사

(19)제작사명
(20)

제작국가
 

주     소

 (    -    )

홈페이지

전    화  (     ) FAX  (     )

공급사

(21)공급사명
(22)

공급국가

주     소

 (    -    )

홈페이지

전    화  (     ) FAX  (     )

표 3-21 해양장비이력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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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상태

장비

상태

(23)용도설명  

(24)공동활용
 1. 내부 공동활용가능(  ) 2. 내․외부 공동활용가능(  )

 3. 공동활용불가능(  ) 4. 협의후 결정(  )

(25)주요외부

이용기관
 

(26)사용빈도  평균                시간/월

(27)사용료                  원/시간 

(28)장비상태
 ∙양호(  ) ∙up-grade필요(  ) ∙수리/보수 필요(  ) 

 ∙재도입 필요 (  ) ∙작동불능(  )

3) 장비구성

장 비

구성

(29 )도 입 시

구성된 기기

명 (소프트웨

어포함)

추가된 

장비(기기)

(30)도입 년월일 (31)도입가격

(32)기기명 (33)모델명

(34)기기번호 (35)구매자

(36)설치장소

4) 작동실적

일 자 부 서 명 작동시간 누  계 연구사업명(사용장소) 비  고

5) 수리실적

일 자 수리내역 수리처 금 액 누계액 비  고

6) 검․교정검사 현황

의뢰자
최근

검․교정일자

차기

검․교정일자

검․교정성적서

발행번호
검․교정분야

검․

교정 주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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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 및 교정의 주기 및 절차

  가) 검정 및 교정 주기

   검정 및 교정의 의뢰는 연초 또는 연구 사업에 투입이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최소한 연구 사업에 투입되기 1 개월 전에는 검정 및 교정 담당기관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담당기관은 연간 검정 및 교정 계획서를 작성, 순위를 결정한다. 검

정 및 교정 주기는 구비된 검정 및 교정시스템의 보유 대수와 검정 및 교정 대상

장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검정 및 교정 주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조사 장비의 성능 검사 대상 장비

의 기준과 주기를 표 3-2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국립해양조

사원의 연구가 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검정 주기는 

제조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장비에 한하여 매 2년마다 검정하는 것으

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검정 주기를 정할 필

요 없이 교정 주기에 따라 교정이 이루어지면 된다.

구분 대상기준 검사주기 비고

해양물리조사장비

※CTD

제조(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 장비
매 2년 마다

제조(구입)일로부터 

1년 이상 장비
매 1년 마다

1년 이내라도 주기적인 

성능검사 필요

해양측량조사장비
제조(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 장비
매 2년 마다

표 3-21 성능검사 대상 기준 및 주기 (국립해양조사원, 2005)

   나) 검정 및 교정 절차

분야별 검정 및 교정 실시는 그림 3-30과 같은 검정․교정 절차에 따라 실

시하고 있으며 다음은 수온, 염분 및 수심 교정절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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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0 검정 및 교정 절차도

 ① CTD 수온센서 교정절차

온도 표준기와 CTD 수온센서를 아주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것은 bath내 매질

인 물은 온도 구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CTD 교정시 수온센서만을 물에 담그는 

것보다 CTD 전체를 수조에 넣어 교정하는 방법이 만족스런 교정일 수도 있지만, 

온도 구배의 영향이 적은 큰 초정밀 bath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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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의 용량은 100에서 400 리터, bath 온도는 1 mK 이내로 유지 되어야 한

다. CTD의 온도 정점은 5~10개에서 교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

은 온도센서의 직선성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이다.  센서가 직선성일 경우 5개, 

비직선성이면 10개의 교정점이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로 센서 출력값의 영점이 

증가했거나 출력값 신호의 세기가 변화하는 것은 센서의 비직선성에서 오는 문

제이다. 이것은 CTD의 수온교정의 정확도를 결정하므로 교정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실험적으로 유럽교정기관에서 CTD를 교정하여 미국과 타국에 

상호비교 교정한 결과를 WOCE 정확도 ±0.002℃로 확정하였다.

온도 센서를 자주 교정하는 것은 CTD의 운용과 자료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교정주기는 6개월마다 교정을 해야 한다. CTD에 2개의 온도 센서가 장착된 경

우 교정주기를 늘릴 수 있다. 교정 온도정점을 작게 설정해서 온도센서뿐만 아니

라 전기전도도 측정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을 거쳐 발급되는 교정 성적서의 예를 그림 3-31에 보였다.

 ② CTD 전기전도도센서 교정절차

해수 전기전도도는 압력, 온도와 실용 염분의 함수이므로 bath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Ÿ 대기압 근처에서 bath를 밀폐할 것

Ÿ 염분 35.0 psu의 해수를 매질로 사용할 것

Ÿ bath 온도영역은 0℃~25℃

Ÿ 전기전도도 범위는 29~53 mS/cm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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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Sea-Bird사에서 발급하는 수온센서 교정 성적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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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bath를 25℃에 고정하고 전기전도도에 상응하는 염분을 

18.0~36.5 psu로 변화시켜 전기전도도를 교정한다. 이 교정절차는 전기전도도 

센서를 빨리 교정할 수 있다. 온도 정확도는 ±0.002℃, bath내의 해수는 빠르게 

순환되어야 한다. 교정한 해수를 샘플로 채수하여 표준해수와 전기전도도 브리지

로 전기전도도 값을 측정한다. 압력과 온도를 가변하여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교정실에서 전기전도도 교정은 bath내 불순물 등 영향을 많이 받지

만 현장 교정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전도도 센서는 전기전도도로 

전극형과 인덕티브형이 있는 데 전극형이 안정적이고, WHP의 염분측정 정확도

는 ± 0.002 psu 이다.

이러한 교정을 거쳐 발급되는 교정 성적서의 예를 그림 3-32에 보였다.

 ③ CTD 수심센서 교정절차

최대 해양 수심(6,000m)에서 운용되는 압력센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분동식 

압력계와 압력센서 양단을 오일로 채워진 스테인리스 튜브로 연결한다. (이때 튜

브 내 공기를 제거)  튜브를 양단에 연결한 후 서서히 압력을 가하면서 오일이 

새는지를 확인한다. 분동식 압력계는 대기압 상태에서 운용되고, CTD 센서는 대

기압을 제외시킨 절대압 측정이므로 교정할 때에는 대기압계로 기압(해수면으로

부터 ±0.25 dbar 정도)을 기록하고 보정해 주어야 한다.

압력센서는 온도와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은 온도와 높

은 온도가 유지된 bath(안정도 ±0.1℃)에 CTD를 넣고 압력센서의 최대측정범위

의 10~20개 정점을 세워 가압, 감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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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Sea-Bird사에서 발급하는 염분센서 교정 성적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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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의 
타당성 및 국제공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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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의

타당성 및 국제공인기관

제1절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의 타당성

가. 해양관측 기술의 표준화

   해양관측은 해양과학연구를 통해 해양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써, 분야별로 많은 항목에 대해 

현장 관측이 이루어지거나 시료 채취 후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해양관측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과학적인 연구, 정책 의사결정, 해양예보 등 다양한 분야

에 사용되므로, 불량자료 생산 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의 손실을 초래하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품질관리체계에 있어서 일반 상품은 불량제품이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

을 경우 환불, 교환, 변상, A/S가 되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가 이루

어지지만, 관측․조사 자료는 불량 자료가 생산될 경우 이같은 사후처리가 

불가능하며 연구 조사자들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만으로는 품질 수준을 유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정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본래의 해양관측․조사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측 자료의 결과는 일정 이

상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측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도가 정량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해

양관측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증받은 해양 분야 초정밀 관측 

장비의 검정 및 교정 서비스 기관이 없어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 관련기관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을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에서는 해양 분야의 연구․조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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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기, 부정기적으로 해양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조사선 사용료, 인건

비, 출장비, 관측 장비 구입, 설치 및 유지관리비, 시료분석비 등에 연간 

600억원 이상의 관측․조사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불량 자료가 생산, 유통

될 경우 해양관측․조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손실도 막대하지만, 불량자

료의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간접 피해는 직접 피해보다 훨씬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

관리」규정이 신설 (‘08.2)되었으며, 동법에 의한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

오염영향조사기관,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

되어 있음(시행령 제7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해 매 1년마다 

‘정도관리(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시행규칙 제7조)하고, ‘측정분석능력 인

증’을 받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정도관리 실시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09년 7월 1일부터 용존 영양염류에 대한 정도관리가 시행

되었으며, ’10년에는 COD, TN, TP, ‘11년과 ‘12년에는 각각 퇴적물과 생물

체내의 중금속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관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해양관측표준화법(안)」입법 준비 중이며, 향후 전체 

해양관측․조사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시행 예정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도 해

양 관측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양 관측은 해양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주로 이루어지며, 해양장비를 다

룰 때는 사용 환경이 육상장비와는 현격히 다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해양관측방법, 현장에서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 방법 등 무형적 기술부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다. 이는 관측 

자료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장 해양관측방법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였고 해양

관측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1) 현장 해양관측 기술 실태

우리나라에서 해양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다양하고, 많은 관측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장관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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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Ÿ 연구자는 연구사업에 투입할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 추이변화 파악 (검정 

및 교정 실시 여부)

Ÿ 현장에서 해양관측방법 및 기술

Ÿ 연구실에서 관측자료 가공, 처리 및 해석

등이 있는데 해양관측기술은 해양장비의 검정 및 교정과 연구결과의 도출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선진 해양강국은 표준 관측 매뉴얼 등 지침서에서 정한 

해양관측방법에 따라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인

력의 경험적 노하우에 의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전문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무형적인 기술을 문

서화해서 기록으로 유지하고 타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2) 해양관측기술 표준화 방안

해양장비의 모태는 육상 첨단산업 장비분야의 기능을 응용, 접목기술로 

제작 되었다 할지라도 표 4-1과 같이 해양장비는 육상장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해양장비의 관측 자료는 조사선에 승선, 제한된 일정과 

해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얻기 때문에 불량 자료의 생산이 해양관측방법에 의

해서 발생되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는 해양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품질 매뉴얼 (예: IOC 

manual and guides 26)내에 해양장비의 조사선 승선 전 준비사항, 검정 

및 교정, 현장관측방법 및 자료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해서 연구

자(기술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매뉴얼에 있는 CTD의 현장관측방

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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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건

차 이 점
비 고

육 상 해 양

환

경

측

면

사용장소 육지 해양(조사선)

매질 공기 염분(해수)
염분으로 인한 내구년

수 단축

주위압력 대기압 수압(고압)
수압은 고도의 방수처

리기술을 요함

운동상태 정적 동적

장

비

측

면

부착 센서 개수

(정밀정확도 유지)
1개(소형)

2~10개 이상

(대형)

수압케이스 내에 2개 

이상 센서 장착

교정 주기 1년 이상
현장 투입 

전․후

검정주기

(유지보수)
고장발생시

현장 투입 

전․후

검․교정용 표준기 범용 특수

대형이고 해양장비만

을 검정 및 교정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고가)

표 4-1 해양장비와 육상장비 비교

가) CTD의 현장관측방법

Ÿ 조사선 출항전 준비사항

- 출항 전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조사선 선적 물품 (소모품, 비품, 장

비 매뉴얼 등)을 확인한다.

- 각 unit를 육지 연구실에서 조사선으로 운반할 경우 주의할 것.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박스에 넣어서 운반)

Ÿ CTD 야장(log book) 준비

- CTD station log book을 준비해서 조사선의 항로변경, 시스템의 이상

여부, 해황, CTD 센서의 교체 등 출장 중 모든 상황을 야장에 기록 유

지한다.

Ÿ 갑판에서 CTD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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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판 위에서 CTD가 햇볕 등 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CTD를 사용 

후에는 청수로 뿌려야한다. CTD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전

도도 센서는 브러시 또는 청수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Ÿ 압력 측정값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 압력 측정값은 센서의 드리프트, 히스테리시스,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

기 쉬우므로 특히 센서의 관측범위가 6000 dbar일 경우 심각한 영향

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드리프트(영점변화)영향에 대한 압력 보정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선상

의 대기압을 야장에 기록, 과도한 온도에 작동되었을 경우도 기록 등  

많은 압력 데이터 값을 기록해서 차후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압력을 

보정한다.

- 거의 동일한 수심에서 CTD를 casting할 경우는 히스테리시스의 영향은 

없고 수차례 천해에서 CTD를 운용한 후, 심해에서 운용하면 offset 값

이 변할 수 있다.  압력센서는 온도에 민감하므로 표층부근의 강한 수

온약층대로 인한 압력 값의 차이가 날 수 있다.

Ÿ CTD 투하

- CTD를 바닷물 속에 입수한 후 관측하기에 앞서 2~3분간 대기하고 대

기 온도와 바닷물 온도 차이가 크거나 CTD가 열을 많이 받았다면 해

수와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하다면 CTD를 표층까지 

올려서 압력 offset값을 기록한다.

- CTD 관측은 수심 2~3 m에서 시작하고 표층 근접 부근에서 CTD 관측

을 원할 경우에는 CTD를 표층에 도달시켜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최

상이지만, 이때 해황은 조용할 경우 일 것이다. 특히 표층 부근에는 공

기방울이 많아서 전기전도도 관측 값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다른 방법으로 CTD를 2~3 m에서 안정화된 후에 표층까지 올린 후 바

로 내리면 표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조사선에서 배출되는 오물 또

는 기관실의 냉각수는 피할 것)

Ÿ CTD 하강 속도

- CTD 센서 상호간 응답시간(시정수)은 다르기 때문에 관측 자료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CTD 하강 속도는 0.3~1.0 [m/s] 중 선택한다. 관측 후 



－ 98－

자료는 필터링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CTD 관측자료 저장 속도는 최대

한 빠른 속도로 많이 저장한다. 

Ÿ 데이터 처리는 편집과 필터, 시간지연 보정, 수온, 수심 및 전기전도도 

센서 조정, 수온, 압력 및 전기전도도 관측 데이터의 염분 환산, 관측 

데이터의 압축 등을 고려한다.

나) 해양관측기술의 표준화 방안

해양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관측기술 및 인력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한다. 관측기술의 표준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Ÿ 해양관측지침서 및 매뉴얼 등 표준화

- 현재 운용중인 가장 으뜸 관측기술의 품질 매뉴얼을 문서화해서 보급

Ÿ 정기적인 상호검증 체계 구축

- 정기적으로 동일한 해양장비로 동일 시료를 상호간 측정해서 검증

- 관측기술을 향상(숙련도 시험)

Ÿ 표준물질 개발, 보급

- 현장에서 해양장비의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물

질 제공

Ÿ 해양관측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입법 방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해양관측방법 :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해양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관측의 표준화 : 해양관측의 표준화는 국제수로기구, 국제해양학위

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관측장비가 설치되는 관측 위치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해  

양 요소별 해양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해양관측장비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 해양관측에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  

   위계)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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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 해양관측의 실시 : 해양관측 표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검정에 합격

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측장비를 사용한다.

 - 관측장비의 검정 : 관측기관의 장은 그가 사용․관리하는 관측장비에 

대하여 검정을 받는다. 정부는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해양관측 장비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해양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 해양관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에서

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해양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과 해양관측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해양관측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해양관측업무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관측장비의 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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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분석

 1) 교정분야의 경제성 분석

   CTD 장비 1대에는 기본적으로 수심, 염분, 수온 센서가 각각 1개 이상씩 

장착되어 있으며 교정을 위해서는 각 센서별로 교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

라서 표 4-2에 나타나 있는 교정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CTD 1대의 교정 단

가는 수온, 염분, 압력 센서의 교정 단가의 합(1,183,000원)과 같다. 뿐만 아

니라 교정 의뢰 시에 사전 검사 비용으로 약 1,500천원의 비용이 요구되며 

미국의 제조사까지의 운반 및 통관 비용으로 1회당 약 1,500천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용의 소요와 3장의 2절에서 예측한 교정 수요 예측(표 

3-13)약 1,500향후 예상 교정 비용을 예측하였다 (표 4-2).  

센서 교정 단가 (원)

수온 354,900

염분(전기전도도) 591,500

수심(압력) 236,600

용존산소 768,950

pH 331,240

CTD 1대

교정단가 1,183,000

사전검사비 포함시 2,683,000

운송료 포함시 4,183,000

표 4-2 CTD 각 센서별 교정 단가

(Sea-Bird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정비용을 산출하기 어

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의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동일한 비용이 요구된

다고 가정하는 경우 각 교정 시 사전 검사비와 운송 및 통관에 소요되는 비

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비 1대당 약 3,000천원의 비용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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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되는 효과이며 예상되는 수요를 고려하면 2020년의 경우 연간 약 4,3억

원, 2030년의 경우 약 6,0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 (표 4-3).

연도

교정장비 수요 

예측

(대)

예상 교정 비용 

(천원)

검사비 및 운송료 

포함 예산 교정비용

(천원)

국내 교정시 

비용 절감

(천원)
2005 20 23,226 82,125 58,899
2010 68 80,315 283,989 203,673 
2011 77 90,617 320,413 229,797 
2012 85 100,538 355,497 254,958 
2013 93 110,102 389,312 279,210 
2014 101 119,329 421,938 302,609 
2015 108 128,241 453,451 325,210 
2016 116 136,859 483,924 347,065 
2017 123 145,202 513,423 368,221 
2018 130 153,287 542,013 388,726 
2019 136 161,132 569,750 408,618 
2020 143 168,750 596,687 427,937 
2030 199 235,012 830,984 595,973 
2040 244 288,530 1,020,221 731,691 
2050 282 333,760 1,180,152 846,392 

표 4-3 향후 예상 교정 비용

   이러한 교정 비용의 절감은 40년 후에도 10억원 이하로 크지 않다. 그러

나 외국의 제조사에 교정을 의뢰하는 경우 빠르게는 1개월 이상 늦은 경우

에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

지만 국내에서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센서 별로 수 일의 시간이 필요

하며 장비의 운송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의 시간 

내에 교정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소모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막대한 국

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 사업의 경우 부정확한 자료의 생산으로 인해 국가 

또는 국민이 입는 손해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

한 정량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며, 해양관측장비의 사용은 대부분이 국가의 연

구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해양관측장비가 주로 사용되

는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연구 개발 사업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약 160여개의 과제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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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들 과제 중에서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

는 과제의 연구비는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고 이는 연간 약 600억원에 이

른다. 근본적으로 부정확한 자료의 생산은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는 연구 사

업에 투입되는 연간 600억원의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의 입안 또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손해는 경제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연간 600억원이 투자되

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회할 것은 자명하다.

 2) 검정분야의 경제성 분석

   해양장비의 검정분야는 전 장비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정분야와 거

의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특히 해양에 있어서 피검정용장비는 

대형화된 기기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대형인 피검정용 장비를 제조사에 보

내서 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고된 검정장비의 품질은 국내의 각 기관에

서 판별하는 하는 것은 필요하다. 

   검정 단가 산출(표 4-4)에 의한 검정분야의 경제성 분석에 앞서 검정설

비의 주요시설인 수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용이 검정비의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차원의 지원 하에서는 소요 자재부품비 정도의 비

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성 있는 검정을 해 줄수 있을 것이다.

검정 단가 산출 항목 검정 단가 요소

검정 시간 검정에 소요된 시간

검정장비의 감가상각비
내구년수(예, 10년)를 감안하여 산출한 

시간당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우리나라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의 연간 

수선 유지비율에 따름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실비

인건비 검정 담당자의 인건비

경상비 인건비의 비율

소요 자재부품비 실비처리

표 4-4 검정 단가 산출에 필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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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검정 대상 장비의 

상태,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사용되는 형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검정 비용이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으로 산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정을 위한 단가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없으며, 제작사의 경우 검정 후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검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투자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 104－

제2절 교정센터의 국제공인기관인정

가.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 현황

 1)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가) 정 의

   시험․검사․교정능력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술혁

신을 위한기본 인프라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일류화 상품은 이

에 상응하는 시험․검사․교정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

확한 시험․검사, 검정 및 교정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책수립 시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의 부족은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첨단시험․검사능력을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이용하고 있

으며 선진국이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시 수입국

에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출지연과 과다한 시험․검사

비용부담과 함께 시험분석과정에서 핵심기술유출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됨을 실증(시험, 교정, 검사 

및 인증과 인정) 하는 행위”1)를 말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

키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준(시험․교정기관: ISO/IEC 

17025, 검사기관: ISO 17020)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

경영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교정능

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KOLAS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OLAS 공인기관은 국제기준(ISO/IEC 17025, ISO 17020)에 따라 품질경

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나 개선을 통해 시

험․검사 및 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외부에 입증하는 근거로 제공할 

1)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00:2004(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에 따른 정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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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정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을 통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인시험기관, 검

사기관 및 교정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그대로 통

용될 수 있게 되었다. 

  나) 배 경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시험․검사 및 교정결과의 신뢰성을 향

상시키고 해외에서의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시험․검사 및 교정기관의 인정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설립하였다. 1999년에는「국가

표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립되고 교정기

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되었다.

그림 4-2 WTO 전․후의 환경 변화

   KOLAS는 설립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

도의 운영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시험․검사․교정기관들의 

시험․측정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대한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10월에 APLAC- 

MRA에 가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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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호 인정의 다양한 방법

 

   ILAC-MRA 및 APLAC-MRA의 효과를 얻으려면 무역상대국의 기술표준정

책 추진 동향 기술규정에 적합한 시험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즉 시험․검사․교정기관이 상대국의 규정에 맞

는 시험․교정 방법에 따라 시험․검사․교정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러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국 규정에 맞는 

시험․검사․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시험

요원의 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험․검사․교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 국제기구 현황 

   시험․검사․교정기관 관련 적합성평가 국제기구는 ILAC2)이 있으며, ILAC

은  APLAC3), EA, IAAC, SADCA 등 4개 지역별 인정기구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APLAC 인정기구협의체의 구성원으로 1998년 가

입한 것이다. (그림4-3. 참조)

2)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시험․교정․검사기관 인정

에 관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로서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시험소인정시스템개발 및 

무역촉진을 위한 시험기관 인정 장려 등의 업무수행
3)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

협력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각 회원국 간의 기술적 동등성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수

용에 관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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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국제기구 및 지역별 인정기구협의체 현황

   국제상호인정제도4)는 국제표준(ISO/IEC)5)에 따라 조직, 품질시스템(업무

절차 등), 시설 및 환경조건,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교정기관 

등을 평가하여 생산하는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시험기관 성적서를 

국가 간에 중복 시험 없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제인정기구협의체에 가입된 인정기구가 인정하는 시험․검사․

교정기관의 발급 성적서는 인정기구간 상호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월 31일 현재 APLAC-MRA에는 21개국 31개 시험기관 인정기구

가 ILAC-MRA에는 52개국 66개 시험기관 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

인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그림 4-4, 4-5 참조) 

4)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5) 시험․검사․교정기관 국제상호인정제도 국제기준: ISO/IEC 17011(인정기구 자격요건),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ISO/IEC 17020 (검사기

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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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제기구 가입국 및 인정기구 수

그림 4-6 ILAC-MRA 체결국 및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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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인정기구 현황

   우리나라는 인정기구가 한 개로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한국인정기

구(KOLAS)를 두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장이 인정기구장을 맡고 있다. ILAC 

회원국 중 한 국가에 인정기구가 여러 개인 경우는 미국(6개), 일본(3개), 캐

나다(2) 3개국뿐이며 ILAC은 국가별 단일인정기구의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 KOLAS 조직 구성

Ÿ 설립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기술표준원에 KOLAS 설치근거 규정

Ÿ 연혁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00. 11월 : 시험기관 ILAC-MRA 체결

   - ’01. 05월 : 교정기관 ILAC-MRA 체결

   - ’07. 0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Ÿ KOLAS 조직

 

한국인정기구장 기술표준원장

사무국장 기술표준정책국장

품질책임자 적합성평가제도과장

적합성평가제도과

시험기관
인정

교정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

그림 4-6 KOLAS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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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OLAS 인정제도 운영현황

Ÿ KOLAS 인정이란

   KOLAS인정이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KOLAS)가 해당

기준(KS Q ISO/IEC 17025, 17020 및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

에 의해 교정/시험/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 

(교정대상  물질, 교정방법, 교정항목)에 대한 교정/시험/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시험․검

사․교정기관들의 시험․측정능력을 향상시켜 KOLAS 공인성적서의 국내․

외 수용을 확대하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정부간 MRA를 원

활히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화된 기본체제의 

구축․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Ÿ KOLAS 인정분야

-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분야는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4조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는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전자시

험, 열 및 온도측정, 비파괴시험, 음향 및 진동시험, 광학 및 광도측정, 

의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법과학시험, OECD의 GLP 시험 등 11개로 

구분한다. 

-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분야는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한 검사분야 및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따른다. 

- 공인교정기관의 인정분야는 국가교정기관지정운영요령 제14조에 의거 

길이 및 관련량, 질량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전기․자기/전자파, 

온도 및 습도, 음향 및 진동, 광량, 전리방사선, 물질량분야 등 9개로 

분류한다. 다만,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

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Ÿ KOLAS 인정범위

-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는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시험품목, 검출한계 

또는 최대최소 측정능력 등을 포함하며 신청기관이 시험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 받고자할 경우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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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범위는 검사기관의 유형, 검사품목 또는 검사시설, 

검사종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 공인교정기관의 인정범위는 측정분야, 분류코드 및 교정항목(또는 품

목), 교정방법, 범위, 최고측정능력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Ÿ KOLAS 인정기준

- 시험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영 및 공인

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KS Q ISO/IEC 17025 :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 : 2005)

  ․  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

  ․  측정결과의불확도추정및표현을위한지침

  ․  숙련도시험운영기준

  ․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 해설서

- 검사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영 및 공인

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KS Q 17020 : 2000(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ISO/IEC 

17020 :1998)

  ․  검사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

  ․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 공인교정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영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운영요령에서 정한 규정이외에 다음과 같다.

  ․  KS Q ISO/IEC 17025 :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

반요구사항, ISO/IEC 17025:2005)

  ․  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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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  KS Q ISO/IEC 17025:2006(ISO/IEC 17025:2005) 해설서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세칙

Ÿ KOLAS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

   KOLAS 인정을 위해서 해당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조직 : 법인 (법적인 조직일 것)

- 인력 : 규정된 자격기준(학력, 경력, 교육) 만족

    ․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 시험요원

- 장비 (시설 및 환경)

    ․  표준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 업무규정 (품질시스템)

- 기술능력 (교정결과의 품질보증 및 분석능력 입증)

    ․  측정심사(중분류)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숙련도 시험참여

    ․  측정불확도(BMC) 산출

Ÿ KOLAS 인정 현황

   2010년 4월 말 기준 시험/교정/검사 분야의 KOLAS인정기관은 623개로서 

이중 시험기관 336개, 검사기관 85개, 교정기관 193개, 표준물질생산기관 9

개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6개 부처 26개 법령

에서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KOLAS인정을 요

구함 따라 KOLAS 인정 추진을 준비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삼성 등 휴대폰 수출업체의 경우 시험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을 통

하여 년간 138억원 해외유출 시험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되었다. 시험/검사/

교정기관의 인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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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인정기관수

분야
인정기관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역학 23개 140 광학및광도 7 8

화학 35개 190 의학 13 3

전기 16개 83 생물학 8 38

열및온도 3개 16 법과학 15 15

비파괴 4개 6
OECD 

GLP
0 0

음향및진동 3개 18

표 4-5 시험분야별 인정현황                          (09. 12. 31 현재)

 * 인정기관수 : 1개 기관이 중분류별 중복 인정

분야 인정기관

수

분야
인정기관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길이및관련량 6 60 음향및진동 3 5

질량및관련량 11 74 광량 4 11

시간 및 주파수 2 19 전리방사선 3 7

전기,자기/전자파 6 38 물질량 2 5

온도 및 습도 3 32

표 4-6 교정분야별 인정현황                          (09. 12. 31 현재)

 * 인정기관수 : 1개 기관이 중분류별 중복 인정

구분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

평가사보 105 284 41 14

평가사보 112 143 41 23

선임평가사 52 54 35 7

계 269 481 117 44

표 4-7 KOLAS 평가사 등록현황                        (10. 05.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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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OLAS 인정제도의 활성화

Ÿ 단일 시험소인정제도 구축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지정은 개별 법령에 의

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는 시

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구축 시험장비의 관리 시험결과의 품질관

리  등 20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각 부처의 시험기관이나 검사

기관  지정기준은 장비, 인력보유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

준에서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요소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지정행위 자체도 국제기준 ISO/IEC17011(교정기관 및 시험소의인정

시스템운영및승인에관한일반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효력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범위 내로만 국한되어 있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구 분 법정시험기관지정제도 KOLAS인정제도

목 적

․ 규제목적을 위한 시험

 결과 취득

  (안전, 소비자보호 등)

․ 규제분야를 포함한 시험결과 신뢰성

  향상 및 국제통용

․ 중복시험검사 방지

근 거 ․ 개별법

․ 국제기준적용(ISO17025,17011

 등 30여개 국제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인정요건

․ 조직, 기술인력, 

시험시설, 시험장비, 

수수료 등

  (10개 항목 이내)

․ 품질시스템, 조직, 경영, 기술인력, 

시험장비,

 샘플링 절차,측정의 소급성 유지 등

  (27개 항목)

시험분야 ․ 개별규제 분야

․ 환경, 통신, 식품, 의학, 비파괴분야 등

 시험․ 검사분야의 규제 및 비규제 망라

  (화학, 전기, 생물학 등 11개 분야)

시험결과

의 효력
․ 규제부처에 통용

․ 국내 KOLAS인정 시험검사 기관 및

 비인정기관도 시험결과 수용

․ 국제적으로(MRA가입국간) 통용

표 4-8 시험기관지정과 국제공인기관인정제도(KOLAS)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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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으

로  이미 공인받은 KOLAS 인정체제로 통일하여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운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도록 타부처와 실무회의 및 설

명회  개최를 주도하였다. 또한 법령 개정 협의 요청 시 시험․검사기관 지

정 관련 조문을 국제기준에 의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국내법 중에서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법령은 6개 부처 26개 법령으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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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명 관  계  법  령 반영구분

지식경제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선택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강제

지식경제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강제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및관리에돤한법률시행령 강제

지식경제부 신에너지및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선택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강제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강제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강제

지식경제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정관리법시행규칙 강제

기획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시행령 강제

기획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선택

국토해양부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사기관지정요령 강제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강제

국토해양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강제

국토해양부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강제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강제

행정안전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강제

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강제

환경부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선택

환경부 악취방지법 강제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강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강제

환경부 유해물질관리법시행령 선택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선택

환경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선택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선택

6개 부처 26개 법령

표 4-9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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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제공인마크 사용

   ILAC은 2003년 2월 ILAC-MRA 단독마크 사용여부에 대한 회원국간 서

면투표를 실시하여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포

럼)-MRA 마크와는 별도로 시험ㆍ교정 분야에 ILAC-MRA 단독마크를 사용

키로 결정하고, 마크사용지침을 개발하였다. 이에 KOLAS는 ILAC과 2004년 

10월 ILAC-MRA 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이 ILAC-MRA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KOLAS는 각 공인기관과 ILAC 마크사용에 관한 2차 협약을 체결하

여 KOLAS 공인기관이 ILAC- MRA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LG전자(주) 등 300개 시험기관이 KOLAS와 ILAC 

마크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 ILAC-MRA마크 사용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KOLAS 인정제도의 신뢰

도 향상 및 공인성적서의 활용 촉진 효과

․  KOLAS 공인성적서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촉진

․  KOLAS 인정의 권위 향상 및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Ÿ KOLAS 인정범위 확대

   정부가 사용하는 IT제품 및 시스템보안이 국제표준적합성이 반드시 필요

하게 되어 정보보안제품 평가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제도가 '06년 12월부

터 도입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이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공인인정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06년 5월 국

내 관련제품 인증담당부처인 국정원이 CCRA(국제공통 평가기준 상호인정 

협정,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시스템의 인증 및 신뢰성평가기관이 국제표준(ISO/IEC Guide 65 

및 17025)에 적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07년에는 2개 기관

이 KOLAS인정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 법과학 분야에서 서래마을 유

아 DNA감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04년에, '07

년에는 대검찰청이KOLAS인정을 받음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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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사 기술이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KOLAS는 국제 공인 성적서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토록 KOLAS

의 국제상호인정(ILAC-MR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수요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KOLAS 인정분야를 검사 및 표준물질생산기관(RMP)으

로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KOLAS는 현재 ILAC-MRA 체결한 상태

에서 KOLAS의 신뢰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고 지원

하는 신수요 분야에서 신규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족한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의료, 법과학, IT, 

에너지, 환경, 군용제품, 선박검사 등의 신규분야 인정업무를 지식서비스 산

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 에너지 소비저감 등 

녹색산업에 대한기술개발의 발전과 더불어 신수요 인정분야에 대하여 중장

기 도입방안을 수립하여 '10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국가교정기관법률

Ÿ 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A 

ISO/IEC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Ÿ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

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구년수 경과 및 사용

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

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

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Ÿ 국가교정제도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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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기술표준원고시 제2007-117호)

- 인정범위예시안

- 교정대상 및 주기

다. KOLAS 공인교정기관 추진 요건

   ISO 17025에서는 14개의 경영요건과 10개의 기술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14가지 경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2. 품질시스템

3. 문서관리         

4. 의뢰, 입찰, 또는 계약검토

5. 시험 및 교정의 위탁계약

6. 서비스 및 물품구매   

7. 고객에 대한 서비스

8. 불만사항

9. 부적합 시험 및/또는 교정 작업에 대한 관리

10. 시정조치        

11. 예방조치   

12. 기록관리        

13. 내부감사       

14. 경영검토

   ISO 170250의 기술요건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측

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인적요인, 장소 및 환경

조건, 시험 및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화, 장비, 측정의 소급성, 샘플링, 교

정 및 시험대상 품목의 취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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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2. 직원

3. 장소 및 환경조건

4. 시험 및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화

5. 장비                 

6. 측정의 소급성

7. 샘플링                

8. 시험 및 교정대상품목 취급

9. 시험 및 교정 결과의 품질보증

10. 결과 보고

   ISO 17025에서 요구하는 경영요건과 기술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공인 시

험․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품질시스템을 마

련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품질시스템 문서

를 준비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품질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인 

시험․교정기관으로 인정받은 후의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Ÿ 직원

국가교정기관에 지정에 필요한 기술직원은 표 4-11과 같다.

기술직원 구분 임무 및 권한 비 고

품질책임자
정 1인

구축된 사내 품질시스템이 법규에 항상 

적합하게 이행되고 준수여부를 감독

부 1인 품질책임자 부재시 업무 수행

기술책임자
정 1인

교정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정과 교정 

오류를 관리 감독

부 1인 기술책임자 부재시 업무 수행

교정실무자
분야별

교정실무자
각인

해양장비의 검․교정, 보수(수리) 및 교

정결과에 대한 정밀정확도 유지관리 업무

표 4-10 국가교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직원



－ 121－

Ÿ 교정실 환경기준

교정기관의 환경기준은 표 4-12에 따른다.

항목 온도선택조건 등급 온도변동폭

1. 온도

측정분야 온도선택조건 T-1
- 1시간당 온도변동폭: ± 0.7 ℃  이내

- 1일 최대온도변동폭: ± 1.0 ℃ 이내

모든 측정분야
20 ℃, 23 ℃ 

또는 25 ℃

T-2
- 1시간당 온도변동폭: ± 1.0 ℃ 이내

- 1일 최대온도변동폭: ±1.5 ℃ 이내

T-3
- 1시간당 온도변동폭: ±1.5 ℃  이내

- 1일 최대온도변동폭: ±2.0 ℃ 이내

◦ 측정분야 및 항목, 불확도 등에 따라 온도선택조건 및 등급을 선택

할 수 있음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 기구

에서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액체유량분야, 

전기로, 항온조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2. 습도

등급 습도조건 및 변동폭

H-1
- 30 % R.H. ~60 % R.H. 이내

- 1 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 ± 5 % R.H. 이내

H-2
- 30 % R.H. ~70 % R.H. 이내

- 1 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 ± 10 % R.H. 이내

◦ 측정분야, 측정항목, 불확도에 따라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기구에서 측

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유량분야, 수분, 습도분

야, 전기로, 항온조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3. 먼지

측정분야 조     건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 0.5 ㎛ 보다 큰 먼지 : 2×106개/m3 이하

◦ 1.0 ㎛ 보다 큰 먼지 : 4×105 개/m3 이하

◦ 50 ㎛ 보다 큰 먼지 : 허용되지 않음

기타측정분야

◦ 0.5 ㎛ 보다 큰 먼지 : 4×107 개/m3 이하

◦ 1.0 ㎛ 보다 큰 먼지 ： 7×106 개/m3 이하

◦ 50 ㎛ 보다 큰 먼지 : 허용되지 않음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기구에서 측정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유량분야, 수분, 습도분야, 전

기로, 항온조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표 4-11 교정기관의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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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온도선택조건 등급 온도변동폭

4. 전자 

기장의 

세기

측정분야 조     건

전자파
전자기장의 세기: ( 9 ㎑ ~ 18 ㎓ ) 150 ㎶/m 이하

( 전자기장의 세기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측정기는 차폐시설을 

갖추어야 함.

5. 접지저항

전자파
5 Ω 이하 ( 1종 접지저항 )

( 접지저항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전기, 시간 및 

주파수

10 Ω 이하 ( 1종 접지저항 )

( 접지저항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측정기는 접지저항 시

설을 갖추고 접지저항 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진동

길이, 각도, 
질량, 진공, 힘, 
압력, 음향, 
진동

측정에 영향이 없도록 방진시설을 갖출 것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정기일 경우에는 

방진시설을 갖추어야 함.

7. 소음

무향실 

음향측정
20 ㏈(A)이하

액체유량 85 ㏈(A)이하

기타 측정분야 55 ㏈(A)이하

8. 조명 모든 측정분야

500 ㏓이상

단 조명이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9. 전원 

안정화

◦ 접지단자를 기준으로 정극성 상태로 되어 있을 것.

◦ 해당기관 전기부하에 적합한 전압안정기를 설치할 것.

※ 단, 전원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음.

10. 중력 

가속도

압력, 힘(실하중), 

토크, 경도
중력가속도 기준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교정실의 

격리
-

측정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소음, 진동, 먼지, 전자파, 

온도, 습도 등)을 미치는 설비는 격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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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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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

제1절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사업의 기본방향

가. 관련 변수들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을 위한 전문조직을 설립․발전시키려는 정책

개발단계부터 국토해양부 내․외의 이해관계자의 우려와 반론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조직은 이들 이해관계기관들과 외부연계

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전문조직의 존립과 자원 마련에 관계되는 수권적 연

계(enabling linkage), 조직의 기본목적과 관련된 규범이나 가치를 가진 기관

과의 규범적 연계(normative linkage), 호혜 협력적․보완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의 기능적 연계(functional linkage), 조직기능의 사회적 존립에 

지지나 저항으로 직접․간접 영향을 미치는 확산적 연계 (diffused linkage)

에 있게 된다1).

   2009년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관측표준화를 위해 발주한 기획연구2) 수

행과정에서 유관기관(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을 방문면담하거나, 이 기관의 전문인력이 참석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도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면

담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의견조사 결과와 정부 유관기관 직제 및 업무계획 

등을 종합․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이 같은 견해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

고, 특히, 검정 및 교정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계획이 구체화 될 

때 더욱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고,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을 새로운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으로 간주하고,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사업의 기본방

향을 기술한다. 

1) Milton J. Esman, The Institution Building Concepts: An Interim Appraisal(University of 

Pittsburgh, GSPA, 1967), Mimeo, 박동서 외 6인, 「발전행정론」(범문사, 1974), 238-243쪽 

재인용. 
2)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과학적인해양관측을 위한 제도개선방안」,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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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기관  관련 사항

외부연계

수권(授權) 

국토해양부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재정경제부 (재정지원)

규제개혁위원회 (검정 및 교정관련 입법안 신규규제심사)

법제처
(검정 및 교정관련 입법안 

체제․내용심사)

규범(規範)
국토해양부 검정 및 교정 위탁․대행기관 육성․관리

기술표준원 인증

기능(機能)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표준화(검정) 입법 추진 

국립수산과학원 검정 및 교정 전문조직 구축 요망

기상청 해양관측표준화(검정) 별도입법 회의적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내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시설 구축중 

대학, 관련업계 검정 및 교정 전문조직 구축 요망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관측표준화(검정) 입법 필요성 협조

확산(擴散)
대중매체 ----

대학, 관련업계 검정 및 교정 전문조직 요망

내부변수

지도력

검정 및 교정 

시행기관, 

검정 및 교정 

지정기관

검정 및 교정 중요성 인식, 입법․사업 

추진과 협조

기본목적
검정 및 교정을 통한 해양과학 발전과 

국익신장에 기여 

사업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술개발, 

인재육성, 국제교류 증진

자원 시설․장비․기술인력 구비

내부구조 전담부서․지원부서 조직

표 5-1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조직의 외부연계와 내부변수.

  

주) (  ): 향후 추진과정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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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목표 설정

 1) 인프라 구축

   첫째,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교정 실시와 교정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하는 전

문기관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검정 및 교정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해양의 국가표준 확립

Ÿ 온도(수온), 압력(수심), 전기전도도(염분), 조위(파고) 및 수중음향 등 해

양의 국가표준을 확립

Ÿ 품질인증제도 도입(교정 미필 장비 사용 금지, 보고서 제출시 교정 성적

서 제출 등)

Ÿ 해양관측기술의 표준화 및 해양실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Ÿ 해양장비의 통합관리(해양장비 신이력카드)

Ÿ 해양장비 교정 실시

   국내는 해양관측장비의 해양표준 유지, 보급하는 전문기관이 없으므로 육

상측정분야에서 확립된 온도와 압력분야의 표준기를 응용, 해양분야에 적용

방법과 그 표준기를 이용한 해양표준의 보급, 원내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교정기관 지정 추진, 해양관측기술의 표준화 및 해양실무 전문기술

교육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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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1) 검정 및 교정센터의 기능과 업무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전문기간(센터) 구

축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법적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부차

원의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과 현행 해양

장비 교정에 대한 문제점 및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센터의 기능 등을 제시한다. 

  가) 검정 및 교정센터의 기능

Ÿ 해양관측 조사자료의 표준화

- 해양관측장비의 정기적인 검정 및 교정실시

- 해양관측장비의 보수․수리업무

- 해양관측장비의 통합 이력관리

Ÿ 해양관측장비 관련 국가교정 공인기관 지정 추진

- 국내 교정 분야가 없는 해양 분야는 국제적으로 표준소급 받아서      

보급

Ÿ 검정 및 교정기술 축적

- 검정 및 교정용 표준물질 및 표준시료의 제작 및 제공

-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업무를 통한 기술축적으로 해양장비 국산화 및 

개발

- 해양관측 현장조사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훈련 실시

  나) 검정 및 교정센터의 업무

Ÿ 기본계획

- 검정 및 교정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 국내기관의 해양관측장비 보유현황 파악 

- 해양관측장비 교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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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 검정 및 교정

- 장비의 유지관리 

- 기준기(표준기)의 유지관리 

- 해양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업무 규격서 작성 

- 해양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Ÿ 수탁업무

- 해양관측장비 구매 수탁업무 

- 해양관측장비 유지보수 수탁업무 

Ÿ 기타 해양관측장비에 관련된 업무 

 2) 검정 및 교정 센터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정책 사항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은 정밀․정확도 유지와 국가 간 공동 해양

연구에 있어 해양관측 조사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

속적으로 검정 및 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해양관측장비의 교정용 표준기들은 고가인데다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 조직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국가표준연구기관과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의 관계

Ÿ 국가표준연구기관

   현재 국가표준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개설된 교정 분야는 국내 

육상 산업에 필요한 분야를 우선해서 산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 의료 

등의 교정 분야는 없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확립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다른 나라의 표준과 상호 비교하여 일치시키는 국제표준업무이므로 이 연구

원에 개설된 교정 분야에서 교정을 받으면 국제표준과 동등한 자격이 형성

된다. 그러나 국가표준에 개설된 해양관련 유사분야는 온도와 압력 교정 분

야 뿐이다(수온과 수심분야는 없음). 따라서 해양관측장비의 크기와 사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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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및 보수방법에 따라 육상장비와는 현격하게 차이점이 있어서 해양관측장

비 자체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교정 받기는 불가능하다.

 

Ÿ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외국의 해양관련기관과 같이 자국내에 개설된 온도와 압력 표준기자재를 

소급 받아 해양관련기관 보유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한다. 그 

외 해양 검정 및 교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업무 등을 

센터에서 수행하여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분야를 확립하도록 한다.

라. 조직 형태 및 구성

 

 1)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설치방안 

   해양연구기․장비 검․교정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관련법령 제․개정 

지원, 검정 실시(실내 및 현장), 기술개발,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이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조직(센터)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첫째, 정부(또

는 국립기관)에 설치하는 방안, 둘째, 민간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방안, 셋째, 정부(국립기관)와 민간이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있다. 

   가) 정부(국립기관)

   정부직제상 “해양조사”를 분장 및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가 국립기관에 전

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해양관측(과학조사)담당부서에서 해

양관측 표준화와 검정 및 교정 관련 정책․법제개발과 아울러 검정 및 교정

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양성 

등을 직접 관장하기에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거나 중복투자의 우려가 따른다.

   나) 민간

   민간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방안이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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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양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양관측장비 유지․관리를 

하는 일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다. 

 

   다) 정부(국립기관)와 민간  

    해양장비 교정 정책개발, 법제개선, 예산확보, 감독 등은 정부가 수행하

는 것이 효율적이고, 검정 및 교정 현업과 기술개발, 인력훈련 등 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설치방안의 이상적인 조합은 정책부문을 정부

가 담당하고 특수전문기술과 능률이 필요한 현업부문을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 장비 유지보급체제를 그림 5-1에 도시하였다.

 2)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구성방안

 

필수적으로 기획, 현업, 기술, 교육, 국제 업무 등을 담당할 5개 부문을 

설치한다.

Ÿ 기획부서

- 정책지원 팀 

Ÿ 장비 검정 및 교정 부서 

- 내부 검정 및 교정 팀

- 외부 검정 및 교정 팀

Ÿ 기술개발 부서

Ÿ 교육훈련 부서

Ÿ 국제업무 부서



－ 132－

그림 5-2 해양장비 유지보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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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 인력

   검정 및 교정 분야, 교정용 표준기 유지 및 검정용 장비 보급, 해양관측 

조사자료 정도관리, 실무 전문기술 교육, 해양장비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해양장비 개발 등이다.

  위의 전문분야별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의 소요인력을 단계별연

도별로 추정하면 표 5-2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에 나타내었다. 

분 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 ’11 ’12

소

계
’13 ’14 ’15 소계 ’16 ’17 ’18

소

계
검정 및 교정 

담당자 
2 1 2 5 2 1 1 4 2 1 1 4 13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 유지 

및  장비 

보급

1 1 1 3 2 - - 2 1 - - 1 6

해양관측 

조사자료 

정도관리

1 1 1 3 1 1 1 3 1 1 1 3 9

실무 

전문기술 

교육

1 1 1 3 - - 1 1 1 - - 1 5

해양장비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1 1 1 3 2 1 1 4 1 1 1 3 10

해양장비 

개발
- 1 1 2 - 1 - 1 1 - - 1 4

합 계 6 6 7 19 7 4 4 15 7 3 3 13 47

표 5-2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 전문인력 소요 추정

(단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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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원

   

 1) 재원

Ÿ 정부지원 검정 및 교정 대행업무비/수수료

Ÿ 정부연구 및 용역업무 출연예산  

- 연구사업 출연금

- 해양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 출연예산

Ÿ 대민 연구 및 용역업무 수수료

- 연구과제 수탁 예산

- 용역 수수료 

  2)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지원근거

  가) 필요성

   첫째, 초기투자가 필요하다. 검정 및 교정센터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에 

이르기까지 약 3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성격이 강한 업무인 검정 

및 교정센터의 육성을 위하여 검정 및 교정 설비설치와 장비구입 등의 인프

라 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적 운영을 지원한다. 검정 및 교정 센터 역무의 대가는 실비

보상 수준으로 책정하고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교정업무에 의한 수익은 크지 않으므로 소요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효율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부정확한 자료의 

생산은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는 연구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600억원의 비

용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립되는 

해양정책 또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손해는 경제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넷째, 해양관측장비 관련 산업을 증대시킨다. 국내에는 해양장비를 제외

한 일반장비의 검정 및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많이 있으나, 해양관측

장비의 검정 및 교정범위는 특수하여 이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전

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양관측장비는 일부 분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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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으므로 장비구입에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해양관측장비 검

정 및 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서 관련된 기술의 향상이 촉진되

면, 장래에 해양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해양관측장비 분야의 산업을 증대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검정 및 교정 시스템 구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해양관측장비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양관

측장비는 소수에 불과하여 관련 장비에 대한 수리, 보수 및 관측 기술력이 

외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센

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관련되는 기술인력이 양성되어 장비사용, 보수, 검정 

및 교정기술이 축적되어 관측 자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나)정부 지원의 근거 

 「해양수산발전기본법」3)을 준용한다. 즉, 정부는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을 담당

할 전문기관을 육성․지원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09.5.27 법률 제9717호]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

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

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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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검정 및 교정 센터 구축

   검정 및 교정 센터의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사업 1단계의 연차별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5-3, 5-4).

단 계 목  표 추진전략

1단계

(2010

∼

2012)

수온, 염분, 압력 분야 등에 

대한 교정 인프라 구축

 - 교정 표준기 확보 

 - 해양관련기관 보유 장비에 대한 교정업무수행

 - 교정 결과의 측정치와 국제표준과의 상호 비교를 통

한 선진측정표준기술 확보

 - 기본 수질(용존산소, pH, 탁도, 엽록소, 영양염류) 분

야에 대한  교정용 기자재 시설 추가 구축

 - 표준 현장운영지침 개발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설립

 - 국가 검정 및 교정 기관 지정 추진

 - 국제수준의 검정 및 교정을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해양관련기관 보유 해양장비의 검‧교정

 - 실무 전문기술교육 실시

 - 해양장비 수리(보수)업무, 제작, 개발 수행

조위․파고계 및 수압(수밀) 분

야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인

프라 구축

 - 검정 및 교정 기자재 확보

 - 검정 및 교정의 최고 측정능력 확보

 - 표준 현장운영지침 개발

해류계, 수중음향 탐사장비에 

대한 검정 인프라 구축

 - 검정 시설 설계 및 구축

 - 검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유속, 수중음향 분

야별 선진검정기술 개척 및 확보

 - 표준 현장운영지침 개발

해양관측․조사자료 정도관리
 - 상호검정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 정도관리 교육훈련 체계 구축

2단계

(2013

∼

2015)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분야 확대

 - 기본 수질(수온, 염분, 수심, 용존산소, pH, 탁도, 엽

록소, 영양염류)장비의 교정 업무 실시

 - 광  및 전기(전방, 전류, 저항, 주파수 및 시간) 교정

분야의 검정 및 교정 시설 구축

 - 전 관측분야에 대한 국제수준의 측정 및 현장관측능

력 배양

-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

정 센터 운영

- 선진국 수준의 정도관리,  

검정 및 교정 기반 구축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업무 수행

 - 검정 및 교정용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의 정밀도 유지

 - 숙련도 시험 및 측정품질 외부 평가

 - 해양관측 전문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교육실시

표 5-3 검정 및 교정 센터의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 각 단계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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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목  표 추진전략

3단계

(2016

∼

2018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실시
 -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실시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운영(계속)

 -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수행

 - 해양관련기관에 대한 검정용 장비 및 표준물질 보급

 - 해양관측 전문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교육실시

 - 정도관리 평가 감사관 양성 운영

선진국 수준의 해양기기 및 

장비의 관측표준화 

 - 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장비 유지 관리 및 관측 표준화

 - 해양장비의 국산화 개발

연 도 사업내용 및 범위

1차년도(2010)

◦ 분야별 검정 및 교정 기반시설 구축

- 수온, 염분, 압력 검․교정 기자재 확보

- 분야별 검정 및 교정 절차와 방법 등 설계

- 조위(파고)계 검정 및 교정 기자재 구입 준비

- 해류계 및 수중음향 분야의 검정 시설 실시설계

◦ 국가교정기관 지정 추진

- 수온, 압력 분야 국가교정기관 지정 준비

- 염분분야 국제자율교정기관 추진 준비

◦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의 국가(국제)표준 소급 계획 수립

- 국가(국제) 표준과 연계된 표준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계획 수립

◦ 검정 및 교정 센터 발족

- 검정 및 교정 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

◦ 실무 전문기술 교육

- 실무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상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해양관측․조사자료 정도관리

- 해양자료 정도관리체계 기반 구축

◦ 해양장비 유지 관리 및 수리(보수)용 기자재 확보

◦ 맞춤형 해양장비 제작 및 보급

-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장비 제작 및 개발

2차년도(2011)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및 정도관리

- 수온, 염분, 압력 분야의 검 교정 실시

- 조위(파고)계  및 수압(수밀)분야의 검정 및 교정 기자재 확보

- 해류계 및 수중음향 분야의 검정 시설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시행

◦ 국가교정기관 지정 공인

표 5-4 검정 및 교정 센터 1단계의 연차별 사업내용

 * 각 연도별 사업내용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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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사업내용 및 범위

- 수온, 압력 분야 국가교정기관 공인

- 염분분야 국제자율교정기관 인정

◦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의 국제 유지 확립

- 정기적으로 국가(국제)표준과의 비교 검증

- 표준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 확립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건립 및 운영

-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건립 및 운영

- 관련법규 정비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장 검정 및 교정용 인증 표준물질 기초설계

- 염분 인증 표준물질 개발 기초설계

◦ 실무 전문기술 교육

◦ 해양관측․조사자료 정도관리

- 해양자료 정도관리체계 기반 구축(계속)

-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양관측장비 유지 관리 및 수리(보수) 실시

◦ 맞춤형 해양장비 제작 및 보급

-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장비 제작 및 개발

3차년도(2012)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센터 운영

- 국내 해양관련기관의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실시

-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의 유지 관리 체계 확립

- 해양관련기관의 해양장비 유지 관리 및 보수 

◦ 해양관련기관에 대한 인증 표준물질 보급

- 염분 인증 표준물질 개발 및 해양관련기관 보급

- 용존산소, pH 등 인증 표준물질 개발

◦ 실무 전문기술 교육

- 해양관측 전문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계속)

◦ 전 해양관측 분야에 대한 검정 및 교정 확대

- 기본수질(용존산소, pH, 탁도, 엽록소, 영양염류)분야 및 광 분야에 대한 

교정용 기자재 확보 및 보급

- 해류계, 수중음향 탐사장비에 대한 검정 시설 준공 및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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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시설

   검정 및 교정 센터에 구축해야할 기반 시설을 각 교정 분야별로 표 5-5

에 기술하였다.

검정 및 교정 분야 검정 및 교정시스템

공통

분야
환경시설 항온항습기

검정 및 

교정
온 도(수 온)

Standard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

Fixed Point Cell

DC Comparator Resistance Bridge

AC Resistance Thermometer Bridge

Standard Resistor

High Precision Bath

Calibration Bath

검정 및 

교정

압 력

(수심) /

수압식 조위(파고)계

Oil Dead-Weight Piston Gauge

Air Dead-Weight Piston Gauge

Precision Digital Barometer

검정 및 

교정

전기전도도

(염분)

AUTOSAL

PORTASAL

검정 수압(수밀)
Pressure Testing System (내경 1m x 

2m(D))

검정 파고(랑) 파고 시험장치

검정 유속(유향)
예인조파수조시설 (100m x 15m x 10m(D))

유속계 검정시스템

검정 수중음향

무향수조 (15m x 6m x 6m(D))

수중음향 검정 시스템

전자계측기류 (오실로스코우프, 주파수 카운터 등)

검정

전  기

(직류전압, 전류/교류 

전압, 전류/시간, 주파수/ 

저항

Precision Meter Calibrator 

표 5-5 검정 및 교정센터의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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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시간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에 있어서 각 단계별 특성과 소요 예상 시간 및 

주요 사업을 표 5-6에 정리하였다.

단계 1단계(2010~2012) 2단계(2013~2015) 3단계(2016~2018)

특성 설립 운영 성숙

주요 사업

- 수온, 염분, 압력 

분야에 대한 교정 

인프라 구축

- 조위․파고, 해류, 

수중음향에 대한 

검정시설 구축

-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설립

- 해양관측․조사 

자료  정도관리

-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확대

-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운영

- 선진국 수준의 

정도관리 및 교정 

기반 구축

- 전 해양관측 항목의

   검정 및 교정 실시

- 국가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운영(계속)

- 선진국 수준의 해양

  관측기술의 표준화 

표 5-6 검정 및 교정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 141－

제3절 설립 및 운영 방안

가. 사무위임 및 위탁관계

   검정 및 교정대행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과 관련되는 법률들을 고찰하여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1) 「민간」 용어의 사용(Operational Definition)

   이 항에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정부기관, 국립기관,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민법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한 법인 등을 포함한다.

  2) 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률로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등이 있으나,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기본규정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5)의 목적은 행정 간여(干與)의 범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유형 분류 기준

준정부기관(상업성<공공성)

 ③ 기금관리형

 ④ 위탁집행형

자체수입/총수입<50%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나머지 준정부기관

공기업(상업성>공공성)

 ① 시장형 

 ② 준시장형

자체수입/총수입≥50%

- 자체수입/총수입≥85% & 자산 2조원 이상

- 나머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공기업이 아닌 기관

5) 전부개정 2010.1.6 대통령령 제21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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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것이다(제1조).

   이 영 제2조는 민간위탁 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

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1항). 

•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항).

• 위탁기관 :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

"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제5항).

 3) 민간위탁관련 정책

   1990년대부터 정부는 정부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

력의 제고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정부가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거나,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기능은 원천적으로 정부기능에서 제외하여 이양한다. 둘째, 중앙정

부는 국가존립을 위한 기본적 기능과 전국적 통일성․광역성․전문성을 요

하는 정책적 기능만을 관장한다. 셋째, 조사․연구․관리업무 및 자율적 지

도․단속․감시업무 등 민간에 의해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대폭 민간

단체에 위탁한다. 1997년 초의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의 추진계획」

에서도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의 제고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6).

6)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1998. 9),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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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간위탁의 장점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의 장점은 행정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첫째, 자원의 낭비 등 생산측면에서 비

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 및 조직 감축에 따른 작은 정부 구축 또는 정부팽

창을 억제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둘째,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즉, 특정

기능 수행 및 서비스의 독점공급에 따른 질 저하를 방지하고, 특정업무에 종

사하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5) 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 분석

   해양연구기․장비 검정 및 교정의 주요 업무는 관련법령 제․개정 지원, 

검정 실시(실내 및 현장), 기술개발,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이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조직(센터)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국가기관에 전

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민간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방안, 업

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있다. 

Ÿ 국립기관

   국립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으로서 정책관련부서에서 관

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에서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검정 실시(실내 및 현장),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전문성

이 필요한 업무수행에는 효율성이 뒤진다.

Ÿ 민간

  민간기관은 연구분야의 다양성, 연구기장비 보유량, 검정 및 교정 경험축

적의 면에서 검정 실시(실내 및 현장),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수행에는 효율성이 앞서며, 전문인력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Ÿ 국립기관과 민간 

   국립기관이 정책성 업무(관련법령 제․개정 지원)를 담당하고 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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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대행토록 지정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업무수행의 일

관성과 민간의 전문성의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표 

5-7). 

대안 장점 단점

1안 :

국립기관

-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 

가능

- 규제적 시책시행에 적합

- 전문인력 확보 애로

2안 :

민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

- 민간위탁 추세에 부합

- 전문성 확보․활용 용이

- 운영관리 비용의 지원 

필요

- 지방조직의 활용 곤란

3안 : 

국립기관+민간

-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 

가능

- 전문인력 확보 용이

- 지방조직의 활용 용이

- 운영관리 비용의 지원 

필요

표 5-7 검정 및 교정업무 관리 주체별 장․단점

  

   따라서 현존 기능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

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지방조직의 활용이 가능한 국립기관과 민

간기관의 장점을 살린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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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령 및 정비방안

  검정 및 교정대행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개

정과 새로운 입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권한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가)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제2장) :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제3조) 

Ÿ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

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

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

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나) 민간위탁의 기준(제11조)

Ÿ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

ㆍ검정 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제1항).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

순 행정사무.

Ÿ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제2항).

Ÿ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

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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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제12조) 

Ÿ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

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항).

Ÿ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

2항).

Ÿ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

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

  라) 민간위탁 현황

Ÿ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임․위
탁 현황은 <부록 1>과 같다. 

Ÿ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대행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이 영에 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을 규정한 

모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의 내용 중 수로조사부문에서 해양관

측 만을 분리하여 교정을 위한 부수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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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해양환경측정․분석

기관의 정도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평가대행자,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시행령 제7조). 

   국립수산과학원장(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은 대상기관에 대해 매 1년마다 

‘정도관리(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

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시행규칙 제7조), 또한, ‘측정

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실시한

다(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그러나 2008년2월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농

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편성의 원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도관리업무 담당조직을 국토해양부가 새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관련 입법 방안

   

   검정 및 교정관련 법률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Ÿ 검정대상 관련사항

- 일정 요건의 장비 검정의무  

- 불합격․불면제 장비 사용금지 → 벌칙  

- 검정유효기간     

- 검정유효기간만료일 

- 검정기준 

- 검정수수료  

- 검정 대상장비 및 검정면제 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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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신청(서)

Ÿ 검정기관 관련사항

- 검정대행기관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 검정증명서

- 교정 

-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 검정설비   

- 검정요원

 

  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시안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2009.9)는 모든 해양조

사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부록 2>). 이 개정시안에는 해양과학조사 시 검정을 거친 장비를 사용하도

록 규제하고, 검정 및 교정 대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

하여 새로운 제도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입법이 완성된다면, 검정 및 교정대행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을 위한 관련 법령이 완비된다.

다. 투자계획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기관 설립을 위한 사업시작 최초 연 20.5억원

을 시작으로 1단계 3년간 188.8억원, 2단계 3년간 99.6억원, 3단계 3년간 

102.2억원 등 9년간 390.6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5-7)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록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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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계

1단계 2단계 3단계

‘10 ‘11 ‘12 소계 ‘13 ‘14 ‘15 소계 ‘16 ‘17 ‘18 소계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 

설립 및 

운영

36.5 1.5 2 18 21.5 3 3 3 9 2 2 2 6

검정 및 

교정 분야별 

시설 및 

기자재 확보

219 12.4 22 105 139.4 28.8 5 5 38.8 28.8 2 10 40.8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 유지

33.2 0.4 1 4.2 5.6 4.6 4.6 4.6 13.8 4.6 4.6 4.6 13.8

국가 검정 

및 교정기관 

지정 추진

26 2 1 2 5 3 3 3 9 4 4 4 12

해양관측 

조사자료 

정도관리

18.4 0.2 1.3 1.3 2.8 2.5 2.5 2.5 7.5 2.7 2.7 2.7 8.1

실무 

전문기술 

교육

14.1 0.1 1 1 2.1 2 2 2 6 2 2 2 6

해양장비유

지관리 및 

수리(보수) 

35.2 3.7 4 2.5 10.2 7.5 2.5 2.5 12.5 7.5 2.5 2.5 12.5

맞춤형 

해양장비 

제작 및 

개발

8.2 0.2 1 1 2.2 1 1 1 3 1 1 1 3

합 계 390.6 20.5 33.3 135 188.8 52.4 23.6 23.6 99.6 52.6 20.8 28.8 102.2

표 5-9 단계별 투자계획 요구 내역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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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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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제1절 결 론

1. 여건 변화

□ 해양 연구가 다방면으로 확산 : 기후변화, 자원보전․개발

□ 해양정보 다양성․고도정밀성 요구 증대 : 재해 예방, 해양 영토의 관리, 

환경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  

의 삶의 질을 향상

□ 신뢰성․고품질의 자료를 획득을 위하여 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이 필수적

□ 선진국 대응: 

  ◦ 해양관측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해양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품질 매뉴얼 (예: IOC manual) 사용

2. 국내 현황

□ 해양 관측 장비 보유 현황 

  ◦ 해양 연구 기관이 전체 보유 3570점 중 연구기관이 2,980여점(84%),    

    산업체가  9%, 대학이 약 7% 차지 

  ◦  각 기관의 장비보유현황 파악의 어려움

□ 체계적인 검정 및 교정 시스템  미 구축

  ◦ 관측 자료의 품질은 연구자 개개인 책임으로 자료의 정확도 보증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불가

   - 사전 예방적인 품질관리체계 필수 : 불량 자료의 생산은 투입된 비용

과  노력의 손실, 잘못된 정책 의사결정 유발 

  ◦  인증기관 부재 : 현장 관측 장비로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장비의 사전․사후 검정 및 교정 인증기관이 없어 해양관측장비의 검

정 및 교정은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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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장비 사용 문서화 미비 : 장비 사용 환경이 육상과 현격히 다

르지만, 해양관측방법 및 현장에서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 방법 

등 무형적 기술부분에 대한 문서화 미흡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중심으로 해양관측의 정확성 확보로 고품질   

  해양자료 생산을 위해 (가칭)｢해양 관측 표준화법｣ 입법 준비    

3. 국내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현황 및 개선방안

□ 검정 및 교정 현황

  ◦ 해양관측장비의 교정현황은 2004년 이후의 자료가 존재하고, 검정      

     현황자료는 없음 

  ◦  연구자들은  외국 제작사에 검정 및 교정을 의뢰

  ◦  제작사에 교정을 의뢰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모  

□ 개선방안  

  ◦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전문기관 설치․운영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정기관 설립이 필요

     :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요구되므로 국가에서 구축.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정기관 설립이 가능  

       하고, 공인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 기관으로 인정받는 교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대두

   - 검정의 경우 장비의 보수 및 수리가 필요시 외국 제작사에 의뢰해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될 경우 발생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의 타당성 

  ◦ 해양관측 기술의 표준화가 시급

   - 해양관측방법, 현장에서 해양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 방법 등 무형적  

      기술부분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음

  ◦ 경제성 분석

   - 교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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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교정시 사전 검사비와 운송 및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    

       되나 그 비용은 크지 않음(장비 1대당 3,000천원이 절감). 2020년   

        4.3억원, 2030년 약 6.0억원 절감

   - 검정분야 

     : 검정만을 위한 단가기준은 국내․외에 없으며, 제작사는 검정 후 수리 

또는 보수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하므로 경제성 분석은 불가능

  ◦ 해양정책 수립의 효율화  

   - 2009년 국토해양부 연구개발 사업비는 약 1,400억원으로 이중 해     

      양관측장비를 사용하는 과제의 연구비는 약 600억원(42%)으로 막    

      대한 연구비가 투자 

□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기반구축 추진 전략 

  ◦ 조직 형태 :  정책부문을 국립기관이 담당하고, 특수전문기술과 능률이  

                 필요한 집행부문을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극대화 

  ◦ 법제정비 : 민간 전문기관 설치를 위서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선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에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 민간위탁 조항 추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 정도관리업무 담당조직을 국토해양부가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 검정 및 교정대행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 기본방향  

   - 인프라 구축 :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 전담기구 설치 

   - 해양의 국가표준 확립

      ․ 염분, 수중음향 및 파고 등 해양의 국가표준 확립 

      ․ 품질인증제도를 도입(교정 미필 장비 사용 금지, 보고서 제출 시    

        교정 성적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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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및 교정센터의 기능과 업무

  ◦ 기능

   - 해양관측 조사자료의 표준화

   - 해양장비 관련 국가교정 공인기관 지정 추진

- 검정 및 교정기술 축적

 ◦ 업무

  - 검정 및 교정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및 교정

 

□  재원 

  ◦ 정부지원과 수수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법률 제6700호) 제17조 : “해양기기 교정에 관한  

      전문 전담기관으로서의 육성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투자

  ◦ 해양관측장비 교정기관 설립을 위한 사업시작 최초 연 20.5억원을 시작

으로 1단계 3년간 188.8억원, 2단계 3년간 99.6억원, 3단계 3년간 

102.2억원 등 9년간 390.6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제2절 건의사항

□ 관련기관 협조

  ◦ 정책지원

   - 연구사업계힉 조정, 장비 이력카드 작성 협조

  ◦  검정 및 교정 실행 협조

   - 보고서에 검정 및 교정성적서 첨부 등 품질보증 인증제 도입

  ◦ 기술력 신장

   - 전문인력 교류

   - 전문기술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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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위탁부처 사무 수탁자

국가보훈처 • 국가유종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 한국의료복지공단

관세청 • 상표권/저작권 등에 신고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과학

기술부

• 교사자격기준 중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

사항 정정 등

  -유아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등

사립대학/전문대학 등

• 외국박사학위 신고 수리 한국연구재단
• 대학교육 관련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

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병역법 시

행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학 및 과학 교과용 도서의 검정․
인정

한국과학창의재단

•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 발행자
• 사립의 대학․산업대학 등 교원의 임

면 보고의 접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 관련

  -사립의 전문대학 등 교원의 임명보

고의 접수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

계획․결과보고 접수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 사립학교 관련

  -사립학교 예산 및 결산의 접수

  -대학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  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행정안전부
•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시설의 확인 및 통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방방재청

• 소방 관련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시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부록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민간위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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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처 사무 수탁자

농림수산

식품부

• 관세면제대상물품 중 사료작물재배용  

종자((--유해)물품 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안전성 및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공유수면 관련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

  -한정어업면허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

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

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한국농어촌공사

• 어업 관련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

공화국간에 통보된 입어절차에 따

른 입어와 관련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식경제부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 산업디자인 진흥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정법인

•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징수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특허청 • 변리사자격시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건복지

가족부

• 관세법 시행령상 의약품 수량 할당 

추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노동부

• 취업훈련의 실시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에 따른 교육원 

국토해양부

• 공업화--의 인정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 항공교통사무에 관한 지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 소관 국유재산 관련

  -고속국도에 관한 사무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국토해양부  

장관 관리 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 항공진흥 관련

  -관세법상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관세감면물품의 확인

  -항공기부품에 관한 협의

한국항공진흥협회

• 어선 등 승선선원수첩 검사 수산업협동조합
• 무역항의 오염무질 수거․처리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방해양

항만청
• 입항출항신고에 대한 -사무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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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시안

□□ 조사장비의 검정 등 

□ 조사장비의 검정 등 (법 개정시안 제2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장비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조사장비를 조사기관의 조사 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사장비와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

른 검정대상인 조사장비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제1항).

○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조사 장비를 해양과학조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조사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은 조사장비

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조사장비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 조사장비의 검정(시행령 개정시안 제16조)  

○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해양과학조사 장비를 말한다(제1항).

      1. 조위계

      2. 해류계

      3. 유속계 

      4. 염분계

      5. 수온계

      6. 풍향계

      7. 풍속계

      8. 기온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사장비 가운데 2종 이상의 해양과학조사장비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조사장비

○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사장비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국  

토해양부장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9호의 조사장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문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조사장비가 법 제20조제4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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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장비의 검정(시행규칙 개정시안 제8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사

장비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과학조사장비검정신청

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 제10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양과학조사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려

는 자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5일전까지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

○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제3항).

□ 검정이 면제되는 해양과학조사장비(시행규칙 개정시안 제9조)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13조제 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해양과학조

사장비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해양과학조사장비

□ 조사장비의 검정유효기간(시행규칙 개정시안 제10조)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5와 같다.

 

□ 조사장비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시행규칙 개정시안 제11조)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조사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

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디만,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법 개정시안 제21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조사장비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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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정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수

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

다(제5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제6항).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시행령 개정시안 제17조)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검

정요원을 2인 이상 확보할 것

        가. 조사장비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

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

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

사업무경력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가. 조사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조사장비 검정장비 및 기준

기(基準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해양과학조사장비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시행규칙 개정시안 제12조)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해양과학 조사장비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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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 부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

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장비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영 제17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

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

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과학조사장비 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 항).

○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장비, 이동식 해양과학조사장비 검정장비 및 기

준기의 요건은 별표7과 같다(제5항).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법 개정시안 제22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검정증인(법 개정시안 제23조) 

○ 제23조(검정증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검정 대행기관은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

한 조사장비 및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조사장비에 대

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록 2> 해양관측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 전문인력 소요 추정

(단위: 인)

분 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 ’11 ’12

소

계
’13 ’14 ’15

소

계
’16 ’17 ’18

소

계

검정 및 교정 담당자
◦ 수온분야

◦ 전기전도도(염분)분야

◦ 압력(수심) 및 조위(파고)분야

◦ 유속 및 수중음향분야

◦ 수압(수밀)분야

◦ 광분야 및 전기(전류, 전압 및 저항)분야

2
1

0.5

0.5

1

1

2

1.5

0.5

5 2
1

0.5

0.5

1

1

1

1

4 2
1

0.5

0.5

1

1

1

1

4 13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 유지 및  장비 보급
◦ 수온분야 및 전기전도도(염분)분야 표준기 유지 담당

◦ 압력(수심)분야 및 조위(파고)분야 표준기 유지 담당

◦ 유속 및 수중음향분야 표준기 유지 담당

◦ 수압(수밀)분야 시설 및 기자재 유지 담당

◦ 광분야 및 전기(전류, 전압 및 저항)분야 표준기 유지 담당

1
0.5

0.5

1

1

1

0.5

0.5

3 2
0.5

0.5

0.5

0.5

- -

2 1
0.5

0.5 - -

1 6

해양관측 조사자료 정도관리
◦ 관측 조사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 상호비교 실험 등 정도관리 담당

1 1 3 1 1 1 3 1 1 1 3 9

실무 전문기술 교육
◦ 실무 해양기술교육 담당

1 1 1 3 - - 1 1 1 - - 1 5

해양장비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 해양장비의 이력관리 담당

◦ 해양장비 수리보수 담당

1 1 1 3 2
1

1

1 1 4 1 1 1 3 10

해양장비 개발
◦ 해양장비 설계 및 개발 담당

- 1 1 2 - 1 - 1 1 - - 1 4

합 계 6 6 7 19 7 4 4 15 7 3 3 13 47

-
164
-



분 야 계
1단계 2단계 3단계

‘10 ‘11 ‘12 소계 ‘13 ‘14 ‘15 소계 ‘16 ‘17 ‘18 소계

해양장비 검정 및 교정센터 설립 및 운영
◦ 검정 및 교정센터 건축 설계비용 등
◦ 건축비(992 제곱미터 , 3.3 제곱미터 당 500만원)
◦ 센터 운영비

36.5 1.5
0.5

1.0

2

2.0

18

15
 3

21.5 3

3

3

3

3

3

9 2

2

2

2

2

2

6

검정 및 교정 분야별 시설 및 기자재 확보
◦ 수온분야 시설 및 기자재
◦ 전기전도도(염분)분야 시설 및 기자재
◦ 압력(수심)분야 시설 및 기자재
◦ 조위(파고)분야 시설 및 기자재
◦ 유속 및 수중음향분야 시설 및 기자재
◦ 수압(수밀)분야 시설 및 기자재
◦ 광분야 및 전기(전류, 전압 및 저항)분야 시설 및 기자재

219 12.4
5.3
4.2
2.9

22

 2

20

105

100

  5

139.4 28.8
10.6
 8.4
 5.8

4

5

5

5

5

38.8 28.8
10.6
8.4
5.8
4

2

2

10

10

40.8

검정 및 교정용 표준기 유지
◦ 수온분야 표준기
◦ 전기전도도(염분)분야 표준기
◦ 압력(수심)분야 표준기
◦ 조위(파고)분야 표준기
◦ 유속 및 수중음향분야 표준기
◦ 수압(수밀)분야 시설 및 기자재
◦ 광분야 및 전기(전류, 전압 및 저항)분야 표준기

33.2 0.4
0.2
0.1
0.1

1
0.2
0.1
0.1
0.1

0.5

4.2
0.2
0.1
0.1
0.1
3.0
0.5
0.2

5.6 4.6
0.4
0.2
0.2
0.1
3.0
0.5
0.2

4.6
0.4
0.2
0.2
0.1
3.0
0.5
0.2

4.6
0.4
0.2
0.2
0.1
3.0
0.5
0.2

13.8 4.6
0.4
0.2
0.2
0.1
3.0
0.5
0.2

4.6
0.4
0.2
0.2
0.1
3.0
0.5
0.2

4.6
0.4
0.2
0.2
0.1
3.0
0.5
0.2

13.8

국가 검정 및 교정기관 지정 추진
◦ 수온, 압력분야 교정기관 추진비 및 지정 유지비(교육비)
◦ 전기전도도(염분)분야 검정 및 교정기관 추진 및 지정 유지비
◦ 기타 분야 검정 및 교정기관 추진 및 지정 유지비

26 2
2

1
0.5
0.2
0.3

2
0.5
0.2
1.3

5 3
0.5
0.2
2.3

3
0.5
0.2
2.3

3
0.5
0.2
2.3

9 4
1.2
0.5
2.3

4
1.2
0.5
2.3

4
1.2
0.5
2.3

12

해양관측 조사자료 정도관리
◦ 관측 조사의 숙련도 시험 등 정도관리 비용
◦ 현장 상호비교 실험(조사선 사용료,  1일 기준 : 460만원)

18.4 0.2
0.2

1.3
1.0
0.3

1.3
1.0
0.3

2.8 2.5
2.0
0.5

2.5
2.0
0.5

2.5
2.0
0.5

7.5 2.7
2.0
0.7

2.7
2.0
0.7

2.7
2.0
0.7

8.1

실무 전문기술 교육
◦ 실무 해양기술교육 자료 준비 및 교육비 (회당 1000만원)

14.1 0.1
0.1

1
1

1
1

2.1 2
2

2
2

2
2

6 2
2

2
2

2
2

6

해양장비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 해양장비의 이력관리(전산화)
◦ 수리보수용 기자재 확보 및 보강
◦ 각종 전자부품 및 재료 확보

35.2 3.7
0.2
3.0
0.5

4
3

1

2.5
0.5

2.0

10.2 7.5
0.5
5.0
2.0

2.5
0.5

2.0

2.5
0.5

2.0

12.5 7.5
0.5
5.0
2.0

2.5
0.5

2.0

2.5
0.5

2.0

12.5

맞춤형 해양장비 제작 및 개발
◦ 해양장비 제작 기반시설 조성 및 해양장비 개발 보급

8.2 0.2
0.2

1
1

1
1

2.2 1
1

1
1

1
1

3 1

1
1
1

1
1

3

합 계 390.6 20.5 33.3 135 188.8 52.4 23.6 23.6 99.6 52.6 20.8 28.8 102.2

<부록 3> 단계별 투자계획 요구 내역
(단위: 억원)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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